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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허가의제 대상 지구국 기술기준 추가
3.적합성평가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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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구국 공통조건 추가

2.규제조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제2호가목3세호~5세

호

3.위임법령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11.18~2026.01.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ᄋ (추진배경) 기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받

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이하 ‘허가의제’)으로 전환되어 전파법령 

상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를 적용할 필요

ᄋ (정부개입 필요성) 전파법령 상의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을 위해 관련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며, 기존 지구국 기술기준

과의 조화를 위해 지구국 공통조건을 마련할 필요

7.규제내용

ᄋ 지구국 기술기준의 공통조건 신설

 -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지구국으로서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지구국의 기능상의 요구조건(위성추적, 

송신제어, 고장검출)을 국내 기준을 참조하여 공통조건으로 규정

 - 해상·항공이동형지구국이 지상의 다른 무선국에 전파 혼신을 

주지 않도록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ᄋ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자

 - 피규제자의 정량적 규모 확인 불가1)

 - 다만, 제도 개선 설명회(`25.2.28.)에서 파악된 해당 규제에 

따른 피규제자는 약 10개사 내외로 추정됨2)

  1)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조사에 참여하여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위성방송통신 

분야)’로 분류된 기관은 81개임, 해당 분야는 다른 세부 분야를 

포함(위성관제, 위성영상처리, 인공위성 시스템 제작, 통신 서비스 

리셀러, 통신 솔루션 제공 및 컨설팅 등)을 포함

  2)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왈도시스템, 

아리온통신, Cobham, 파나소닉에비오닉스, Comtech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자

정량적 규모 확인 불가, 다만 

제도개선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피규제자는 약 10개사 내외로 

추정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ᄋ 기존 지구국 기술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과의 

공통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국제표준을 반영하

여 국내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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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ᄋ 본 규제로 피규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신설

되는 기술수준을 충족하는 것이고, 충족을 위해서

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식별

  - 신설되는 기술기준 개수와 기술항목별 역량개

발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산출

 ※ 신설되는 기준은 국제표준 및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기준을 수용하여 마련되었으며, 이미 국내 

제조·판매·수입사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해외

에 판매·유통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기술기준으

로 인해 별도의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근거로 신설 기술기준과 동일 수준의 

기술기준이 적용된 해외 제출 시험성적서를 첨부

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O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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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부칙 제3조(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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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우주국 및 지구국 등의 무선설

비)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우

주무선통신 업무용과 같은 주파수를 이

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구국

    가. 등가등방복사전력 제한

      지구국의 지표선에 대한 등가등

방복사전력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을 것

제6조(우주국 및 지구국 등의 무선설

비)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공통조건

      1) 지구국 송신안테나의 최대복

사방향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

(이하 ‘앙각’이라 한다)은 각

각 다음과 같을 것 <※ 종전의 

다목 각 세호 외의 부분이 조

문 이동>

        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2×1

06 ㎞이상의 심우주와 관계

있는 우주연구업무인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위한 우주무선통신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0 

° 이상

        나) 가)의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연구업무를 행할 경우

에는 5 ° 이상

        다)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무

선통신업무를 행할 경우에

는 3 ° 이상 <※ 종전의 

다목 각 세호 부분이 조문 

이동>

      2) 지구국의 수평면에 대한 등가

등방복사전력의 허용치는 별

표 4와 같을 것 <※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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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가목에서 제목 외의 부분이 

조문 이동>

      3)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

호에 따른 지구국으로서 고정

위성업무 주파수 대역에서 운

용하는 지구국은 다음의 조건

을 갖출 것

        가) 이동형지구국은 통신 상대 

우주국 또는 「전기통신사

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

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

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할 

것, 다만, 이동형지구국이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송신을 

정지할 것

        나)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다

른 국가에 설치된 설비(「전

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

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

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 및 복사

하는 전력이 설정되는 등 

제어를 받는 지구국은 제어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송

신할 것, 다만, 지구국이 제

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

을 정지할 것

        다) 지구국은 고장을 검출하여

야 하며 고장을 검출한 경

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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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나. (생  략)

    다. 지구국(우주통신을 행하는 실

험국을 포함한다) 송신안테나의 

최대복사방향의 앙각(시선과 지

평선이 이루는 각도)은 각각 다

음과 같은 값일 것

        1)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2×10
6 ㎞이상의 심우주와 관계있

는 우주연구업무인 과학 또

는 기술에 관한 연구나 조사

를 위한 우주무선통신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0 ° 이상

        2) 1)의 우주연구업무외의 우

주연구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5 ° 이상

        3)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무선

통신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3 

° 이상

    라.∼바. (생  략)

  3.ᆞ4. (생  략)

< 신 설 >

      4) 해상이동형지구국의 경우 별

표 4의2의 등가등방복사전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항공이동형지구국의 경우 별

표 4의3의 전력속밀도를 초과

하지 않을 것

    나. (현행과 같음)

    다. 삭  제<2026.00.00.>

    라.∼바. (현행과 같음)

  3.ᆞ4. (현행과 같음)

[별표 4의2]

해상이동형지구국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제6조제2호가목4세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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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송신 주파수 

대역(㎓)

수평면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밀도

수평면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5.925~6.42

5
17 dBW/MHz 20.8 dBW

14~14.5 12.5 dBW/MHz 16.3 dBW

27.5~30
 24.44 

dBW/14MHz
-

[별표 4의3]

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전력속밀도(Power 

Flux Density)

(제6조제2호가목5세호 관련)

송신 주파수 

대역(㎓)

지표면 최대 

전력속밀도

(dB(W/m2·MHz)

)

전파 도달각(θ)

14~14.5

-122 θ ≤ 5°

-127 + θ
5° < θ ≤ 

40°

-87
40° < θ ≤ 

90°

27.5~30

-127.7 θ ≤ 1°

-127.7 + 

18logθ

1° < θ ≤ 

12.4°

-108
12.4° < θ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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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추진배경) 기존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이하 ‘허가의제’)으로 전환되어 전파

법령 상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를 적용할 필요

※ 허가의제 관련 전파법령

「전파법」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②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

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파법 시행령」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25.4.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

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무선박국 및 의

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가. 국내에 설치된 다른 무선국(제29조제1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따라 외국위성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o (정부개입 필요성) 전파법령 상의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을 위해 관련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며, 기존 지구국 기술기준

과의 조화를 위해 공통조건을 마련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지구국 공통조건 추가

내용

지구국의 기능상의 조건, 해상·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전력 제한 사항을 국제표준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수용하여 규정하는 방안

규제대안2
대안명 지구국 공통조건 추가 없이 현행 유지

내용 현행 고시대로 지구국 현재 기술기준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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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 명확성 확보 및 국제적 기준과 조화

  o (3세호) 위성 추적, 송신 제어, 고장검출 등의 ‘일반조건’은 허가

의제로 전환된 지구국 또한 갖춰야할 조건이므로,
   -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에만 적용된 ‘일반조건’을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 대역*에서 운용하는 지구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공통조건’으로 재편

   *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은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 중

  o (4~5세호) ‘공통조건’에 해상·항공이동형지구국 전력 제한을 추가 

반영하여 국제표준과 조화

▶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대안1을 마련

※ 국제표준 준용 원칙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우주국 및 지구국) 4.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산업계
(지구국 제조·수입자, 

위성통신 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

(일시) `25.4.28.~8.29.
(장소) 용산역 itx 회의실 등
(방법) 연구반 운영 (5회)

· 국내 기술기준 마련 시 
해외 적합성평가 기준과 
동등 또는 완화하여 
기술기준 채택 요청

· (수용) 국제표준과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외 기준을 준용
함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ㅇ 기존 지구국 기술기준과 공통
사항을 조화시킴으로써 고시 
조문의 간소화 및 규제 명확성 
확보

ㅇ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기술기준 
수용으로 국내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적합성평가 적용 항목이 증가하여 
피규제자의 행정부담 증가

규제대안2
ㅇ 적합성평가 적용 항목이 줄어

들어 피규제자의 행정부담 감소

ㅇ 국제표준과 일치되지 않은 기술
기준 수용으로 국내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저하

ㅇ 전파 혼신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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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목표

 □ 규제대안1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근거

  o 해당 규제는 지구국의 공통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기술기준 연구반(5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에 따라 국제적 기준을 준용하여 마련함

 < 국제적 기준 준용 대상 >
개정안

(제6조제2호가목)
조문 내용 준용 대상

3세호
위성 추적,
송신 제어,
고장 검출

(국내) 동 고시 제6조제2호마목1세호, 
바목1세호(비정지)

4세호

해상이동형
지구국의 

수평면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

(ITU) 결의 902(C, Ku대역)
결의 123(Ka대역, 비정지)
결의 169(Ka 대역, 정지)

5세호
항공이동형
지구국의 

전력속밀도

(ITU) 결의 123(Ka대역, 비정지)
결의 169(Ka 대역, 정지)

(유럽) ECC Decision 18(05) 
annex1(Ku대역)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협약에 따를 것

 o 기존 지구국 기술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과의 
공통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외 기준을 반영하여 국내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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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목적) 규제 명확성을 확보와 국내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o (수단) ‘지구국 공통조건’ 기술기준의 재편

 o (비례적 타당성) 기존 지구국과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공통사항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준용하여 ‘지구국 공통조건’으로 재편하여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국내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함에 있어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① (중복성) 해당 규제는 기존 지구국과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공통

사항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준용하여 ‘지구국 공통조건’으로 재편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과 중복성 없음

  ② (국제기준 및 국가 표준과의 조화) 국제표준(ITU-R 전파규칙)을 준

용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제표준과 조화됨

  ③ (해외 규제와의 유사 및 차이점) 1)국제표준 또는 해외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2)일부 항목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

   1) 개정 내용 및 참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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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6조제2호가목)

조문 내용
참조 규정

(*)는 준용 대상

3세호
위성 추적,
송신 제어,
고장 검출

(ITU) 결의 121 annex 5(정지)
결의 123 annex 4(비정지)

(미국) FCC 47 CFR §25.228(b),(c)(공통)
(유럽) ECC Decision (18)04 annex3(정지)

ECC Decision (17)04, 18(05)(비정지)
(국내) 동 고시 제6조제2호마목1세호, 

바목1세호(비정지)*

4세호

해상이동형
지구국의 

수평면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

(ITU) 결의 902(C, Ku대역)*

결의 123(Ka대역, 비정지)*

결의 169(Ka 대역, 정지)*

(미국) FCC 47 CFR §25.228(h)(C대역)
FCC 47 CFR §25.228(j)(Ku대역)

(유럽) EN 301 447(4.2.5)(C대역)
EN 302 340(4.2.3)(Ku대역)

5세호
항공이동형
지구국의 

전력속밀도

(ITU) 권고 M.1643 annex1(Ku대역)
결의 123(Ka대역, 비정지)*

결의 169(Ka 대역, 정지)*

(미국) FCC 47 CFR 25.228(i)(Ku대역)
(유럽) ECC Decision 18(05) annex1(Ku대역)*

2) 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전력속밀도

 - Ku 대역은 가장 완화된 기준인 유럽 ECC의 제한값을 준용, Ka 
대역은 ITU 결의 123 및 169의 제한값을 완화하여 수정 반영

  ④ (기술규제의 과도성)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외 

기준과 동등 또는 완화된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이해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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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연구반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음

  ⑤ (타법령/타국의 시험·검사 결과 인정여부) 국내 전파법령에 따라 

제조·수입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하므로 미

인정되나, MRA 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시험기관이 지정(우리나라 

승인)된 이후 상대국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인정 가능

   ※ 우리나라와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맺은 국가의 지정

시험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통과한 결과를 인정

  ⑥ (기타 국제협약 요구사항 준수 여부) 기술기준 사항으로 TBT 통보 
및 행정예고를 60일 이상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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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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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이하 ‘허가의제’)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지구국 기술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기술기준 공통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 및 공익성이 
우선되는 평가 또는 검사 대상(제품)에 규제 차등화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

  ※ ‘규제개요3: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에 대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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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규제의 재검토를 설정함, 동 고시 제23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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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지구국 공통조건’의 기술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적 개념
을 정의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지구국 공통조건’ 의 기술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유연한 분
류에 해당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지구국 공통조건’ 의 기술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지구국 공통조건’ 의 기술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사후 평가·
관리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지구국 공통조건’ 의 기술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 샌드
박스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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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제6조제2호가목3세호 관련

  · 위성추적, 송신제어, 고장검출 등 기능적 요구사항

 - 제6조제2호가목4세호 관련

  · 해상이동형지구국 수평면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

ITU 미국 유럽
ㅇ 결의 121 Annex5(정지)
ㅇ 결의 123 Annex4(비정지)
 - 정지·비정지궤도 시스템과 통

신하는 이동형지구국에 요구
되는 기능

· ESIM이 통신하는 위성 방향에서 
주빔의 지향을 감시하고 조정
하는 기능

· 위치 파악 기능
· 네트워크 제어 및 감시센터

(NCMC)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ESIM 기능

· NCMC로 정보를 송신하는 기능
· 송신 전력과 주파수를 감시하고 

조정하는 기능
· ESIM 송신을 켜고 끄는 기능

ㅇ FCC 47 CFR Part 
25.228(ESIM에 대한 운영 및 
조정 요구사항)

(b) ESIM은 자체모니터링이 
가능해야하며, off-axis EIRP 
밀도를 초과하는 GSO FSS 
ESIM 또는 허가 조건에 
포함된 방출 한도를 
초과하는 NGSO FSS ESIM은 
0.1초내 전송 중단하고 각 
ESIM은 전송 비활성화 명령 
준수, 조건 수정때까지 
전송을 재개해서는 안됨

(c) ESIM은 제어시설(NCMC; 
Network Control and 
Monitoring Center) 또는 
동등한 시설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야함, off-axis 
EIRP 밀도를 초과하는 GSO 
FSS ESIM 또는 허가 조건에 
포함된 방출 한도를 
초과하는 NGSO FSS ESIM에 
0.1초내의 전송 비활성화 
명령을 전송하고 조건 
수정때까지 전송 재개를 
허용해서는 안됨

ㅇ ECC Decision (18)04 
Annex3(정지)

ㅇ ECC Decision (17)04, 
(18)05(비정지) 등

 - 10.7~12.75㎓ 및 
14.0~14.5㎓ 주파수 
대역에서 GSO FSS 
위성네트워크에 작동하는 
육상 기반 ESIM은 다음 기술 
및 운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함

  1. 육상기반 ESIM은 
네트워크제어 시설(NCF)의 
통제하에 운영되어야함

  2. 육상기반 ESIM의 설계, 
조정 및 운영은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함

   a) 안테나의 잘못된 지시
   b) 안테나 패턴의 변화
   c) 전송 ERP의 변형
  3. 위성 신호의 폐쇄루프 

추적을 사용하는 육상 기반 
ESIM은 근처 위성의 신호 
캡쳐 및 추적에 저항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야함, 
지구국은 의도하지 않은 
위성 추적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고 하는 것을 
감지하면 즉시 전송을 
중단하여야함

  4. 육상기반 ESIM은 FS 및 
RAS가 적용되는 주파수 
대역의 보호구역에서 
전송을 중단해야함

ITU 미국 유럽
ㅇ 결의 902(C, Ku대역) Annex2

5925~6425 
MHz

14~14.5 
GHz

ESV 
안테나
의 최소 

직경

2.4 m 1.2 m

ESV 
안테나 
추적 
오차

±0.2° ±0.2°

수평방
향 ESV 
최대 
EIRP 

스펙트
럼밀도

17
dB(W/MHz)

12.5
dB(W/MHz)

수평방 20.8 dBW 16.3 dBW

ㅇ FCC 47 CFR Part 
25.228(ESIM에 대한 운영 및 
조정 요구사항)(h)(C대역)

 (h) FSS에서 GSO 위성으로부터 
수신하거나 GSO 위성으로 
전송하는 ESV의 3700-4200  
MHz(우주-지구), 
5925-6425 MHz(지구-우주) 
주파수 대역에서 요구사항

  (7) 5925-6425(지구-우주) 
대역 ESV 전송은 무선 
수평선에 대한 EIRP 
스펙트럼밀도 17 
dBW/MHz를 초과할 수 
없음, 무선 수평선에 대한 
EIRP는 20.8dBW를 초과할 
수 없음

ㅇ EN 301 447(C대역) 4.2.5 
최대 ESV 수평면 방사

 (4.2.5.2.1) 수평면 최대 EIRP 스
펙트럼밀도

  - 5925-6425 MHz 대역의 
수평면에 대한 최대 EIRP는 
ITU-R 결의 902에서 
명시한대로 17 dBW/MHz를 
초과할 수 없음

 (4.2.5.2.2) 수평면 최대 EIRP
  - 5925-6425 MHz 대역의 

수평면 최대 EIRP는 ITU-R 
권고 902에서 명시한대로 
20.8 dBW를 초과할 수 
없음

ㅇ EN 302 340(Ku대역) 4.2.3 
최대 ESV 수평면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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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제2호가목5세호 관련

  · 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전력속밀도

ITU 미국 유럽

ㅇ 결의 123(Ka대역, 
고정위성업무 비정지) 
Annex1 Part1

 2.2 해안 국가의 영토 방향으로 
비정지궤도 M-ESIM의 
최대 등가등방성방사전력 
(e.i.r.p.) 스펙트럼 밀도는 
기준대역폭 14 MHz 에 
대해 24.44 dBW로 
제한된다. 해안 국가의 
영토 방향으로 비정지궤도 
M-ESIM이 더 높은 e.i.r.p. 
스펙트럼 밀도로 송신하는 
것은 해당 해안국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ㅇ 결의 169(Ka대역, 
고정위성업무 정지) Annex3 
Part1

 2.2 수평방향으로의 해상 ESIM 
최대 등가등방성복사전력 
(e.i.r.p.) 밀도는 24.44 
dB(W/14MHz)로 제한된다. 
해난국가의 영토 방향으로 
더 높은 
등가등방성복사전력 
(e.i.r.p.) 밀도를 가진 해상 
ESIM의 송신은 관련된 
해안국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향 ESV 
최대 
EIRP
최대 

off-axis 
EIRP 
밀도

생략 생략

ㅇ FCC 47 CFR Part 
25.228(ESIM에 대한 운영 및 
조정 요구사항)(j)(Ku대역)

 (j) 아래 요구사항은 
14.0-14.5㎓ 고정위성업무의 
GSO 또는 NGSO 위성에 
송신하는 모든 ESIM에 
적용됨

  (2) 125 ㎞ 이내에서의 ESV 
또는 VMES 운용과, 전파 
LoS내의 ESAA 운용은 
수평선으로 12.5 
dBW/MHz의 EIRP 
전력밀도와 16.3 dBW 
EIRP를 초과하지 않을것

 (4.2.3.2.1) 수평면 최대 EIRP 스
펙트럼밀도

  - 14.0-14.5 GHz 대역의 
수평면에 대한 최대 EIRP는 
ITU-R 결의 902에서 
명시한대로 12.5 
dBW/MHz를 초과할 수 
없음

 (4.2.3.2.2) 수평면 최대 EIRP
  - 14.0-14.5 GHz 대역의 

수평면 최대 EIRP는 ITU-R 
결의 902에서 명시한대로 
16.3 dBW를 초과할 수 
없음

ITU 미국 유럽
ㅇ 권고 M.1643 

Annex1(Ku대역)
 - Part B 고정업무 보호를 위한 

필수 요구사항

제한값 단위
전파 

도달각(θ)

-132 + 0.5θ
dB(W/m2·

MHz)
θ ≤ 40°

-112
dB(W/m2·

MHz)

40° < θ 

≤ 90°

ㅇ 결의 123(Ka대역, 
고정위성업무 비정지, 고도 
3km 이하) Annex1 Part2

 - 하나의 비정지궤도 A-ESIM의 
방사에 의해 주관청 영토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력속밀도(pfd)는 아래 값을 
초과할 수 없음

ㅇ FCC 47 CFR Part 
25.228(ESIM에 대한 운영 및 
조정 요구사항)(i)(Ku대역)

 (i) 14.0-14.5GHz 대역의 ESAA 
전송의 경우, 고정업무가 
1순위로 분배된 외국 
공역에서 다른조건을 
부과하지 않는한 고정업무 
보호를 위한 PFD 제한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 θ는 무선주파수의 
도달각도(수평위각도)임

제한값 단위
전파 

도달각(θ)

-132 + 0.5θ
dB(W/m2·

MHz)
θ ≤ 40°

-112
dB(W/m2·

MHz)

40° < θ 

≤ 90°

ㅇ ECC Decision (18)05(비정지) 
Annex1(Ku대역)

 6. 항공기에 설치된 ESIM의 
경우 지구상의 PFD값은 
다음과 같음

제한값 단위
전파 

도달각(θ)

-122
dB(W/m2·

MHz)
θ ≤ 5°

-127 + θ
dB(W/m2·

MHz)

5° < θ ≤ 

40°

-87
dB(W/m2·

MHz)

40° < θ ≤ 

90°

 ※ θ는 무선주파수의 
도달각도(수평위각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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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지구국 공통조건 추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ITU, FCC 47 CFR, 

ECC Decision, ETSI 
EN

일치 -

ITU 미국 유럽

제한값 단위
전파 

도달각(θ)

-136.2
dB(W/m2·

MHz)
θ ≤ 0.01°

-132.4 + 

1.9logθ

dB(W/m2·

MHz)

0.01° < θ 

≤ 0.3°
-127.7 + 

11logθ

dB(W/m2·

MHz)

0.3° < θ ≤ 

1°
-127.7 + 

18logθ

dB(W/m2·

MHz)

1° < θ ≤ 

12.4°

-108
dB(W/m2·

MHz)

12.4° < θ 

≤ 90°

ㅇ 결의 169(Ka대역, 
고정위성업무 정지, 고도 
3km 이하) Annex3 Part2

 - 하나의 항공 ESIM 
방사로부터 어떤 주관청 
영토내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력속밀도는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음

제한값 단위
전파 

도달각(θ)

-136.2
dB(W/m2·

MHz)
θ ≤ 0.01°

-132.4 + 

1.9logθ

dB(W/m2·

MHz)

0.01° < θ 

≤ 0.3°
-127.7 + 

11logθ

dB(W/m2·

MHz)

0.3° < θ ≤ 

1°
-127.7 + 

18logθ

dB(W/m2·

MHz)

1° < θ ≤ 

12.4°

-108
dB(W/m2·

MHz)

12.4° < θ 

≤ 9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할인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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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 1 : 지구국 공통조건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년)

2025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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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자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시장에 판매, 유통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피규

제자는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반에서 신설되는 기술기준을 함께 도출

하였으며, 충분히 준수 가능함을 확인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한 정부의 기존 조직과 인력이 존재하므로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신설되는 기술기준의 집행은 적합성평가 검토 시 수행되며, 정부

기관의 적합성평가 검토에 재정이 추가로 집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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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관련 이해관계자 설명회 : `25.02.28.

 o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 : `25.04.01.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으로 전환

 o 기술기준안 도출을 위한 연구반 회의 (5회) : `25.04.28.~08.29.

 o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자문위원회 상정 검토 : `25.09.29.

2. 향후 평가계획

 o 사후평가 시점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

 o 규제집행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 해당 규제가 적용되어 적합성평가가 수행되는지 확인 및 사후관리 
실시(「전파법」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제1항제2호)

3. 규제 정비계획

4. 종합결론

 o 해당 규제는 전파법령 상의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 지구국과 허가의제로 전환된 지구국의 공통사항을 국제적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간이무선국·우
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부칙 
제3조(경과규정)

旣 허가 또는 신고된 
지구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규제(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명시

동 규제와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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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준용하여 ‘지구국 공통조건’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반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안을 마련함



- 26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지구국 공통조건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ᄋ 본 규제로 피규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신설되는 기술수준을 충족하는 
것이고, 충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식별
  - 신설되는 기술기준 개수와 기술항목별 역량개발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기
술개발 비용을 산출 ※ 신설되는 기준은 국제표준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
준을 수용하여 마련되었으며, 이미 국내 제조·판매·수입사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해외에 판매·유통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기술기준으로 인해 별도
의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근거로 신설 기술기준과 동
일 수준의 기술기준이 적용된 해외 제출 시험성적서를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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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지구국 공통조건 추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

명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판매자

활동제목 기술개발 비용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기술개발 비용

 ᄋ 신설되는 기술기준 규제 준수를 위해 추가로 충족해야하는 

기술개발 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해외 판매 목적으로 

제조사 등은 국내 신설되는 기술기준과 동일한 해외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산식) 신설되는 기술기준(㉠) × 기술항목별 역량개발 소요 
비용(㉡) = 3건 × 0원 = 0원

   ㉠ (신설되는 기술기준) 해당 규제에서 신설되는 기술

기준은 3건임[※참고 1]

  ※ [참고 1] 신설되는 기술기준과 해외 동일 기준 현황

개정안
(제6조제2호가목)

해외 동일 기술기준

(3세호)
위성추적,
송신제어,
고장검출

(ITU) 결의 121 annex 5(정지)
결의 123 annex 4(비정지)

(미국) FCC 47 CFR §25.228(b),(c)(공통)
(유럽) ECC Decision (18)04 annex3(정지)

ECC Decision (17)04, 18(05)(비정지)

(4세호)
해상이동형지구국의 
수평면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

(ITU) 결의 902(C, Ku대역)
결의 123(Ka대역, 비정지)
결의 169(Ka 대역, 정지)

(미국) FCC 47 CFR §25.228(h)(C대역)
FCC 47 CFR §25.228(j)(Ku대역)

(유럽) EN 301 447(4.2.5)(C대역)
EN 302 340(4.2.3)(Ku대역)

(5세호)
항공이동형 
지구국의 
전력속밀도

(ITU) 권고 M.1643 annex1(Ku대역)
결의 123(Ka대역, 비정지)
결의 169(Ka 대역, 정지)

(미국) FCC 47 CFR 25.228(i)(Ku대역)
(유럽) ECC Decision 18(05) annex1(Ku대역)

   ㉡ (기술항목별 역량개발 소요 비용) 신설되는 기술기준은 



- 28 -

국제표준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수용하여 마

련되었으며, 이미 국내 제조·판매·수입사는 해당 기

준을 적용하여 해외에 판매[※참고2]하고 있거나 해외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참고3]하고 있어 신설되는 기술기준으로 인해 별도의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2] 신설 기술기준과 동일 수준의 기술기준이 

적용된 유럽 제출 시험성적서(시험항목 요약)

    - 유럽 EN(Harmonised European Standard)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이 수행되며, EN 규격은 대역별, 제품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있으며,

    -  대표적으로 EN 302 340은 Ku 주파수 대역의 해상이동형지구국 
관련 기준을, EN 302 186은 Ku 주파수 대역의 항공이동형
지구국 관련 기준을 다룸

     · [그림1] 유럽 EN 302 340 기준에 따라 시험된 해상이동형
지구국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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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④ 제6조제2호가목3세호(위성추적, 송신제어, 고장검출) 관련
  - 유럽은 EN 302 340 제4.2.6항~4.2.9항에서 위성추적, 송신

제어, 고장검출 등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기술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⑤ 제6조제2호가목4세호(해상이동형지구국의 수평면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 관련[※참고3]

  - 유럽은 EN 302 340 제4.2.3항에서 해상이동형지구국의 
수평면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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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2] 유럽 EN 302 186 기준에 대한 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전력속밀도 제한 사항

 ※ 항공이동형지구국에 대한 국내 제조사의 해외 출시 제품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일 수준의 시험성적서 
입수가 불가하여 해당 규격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① 제6조제2호가목5세호(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전력속밀도) 관련
  - 유럽은 EN 302 186 제4.2.6항에서 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전력속밀도

(PFD; Power Flux Density)를 ②의 ITU-R M.1643에 따른 기술기준 
제한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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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 (예시) 신설 기술기준과 동일 수준의 기술기준이 
적용되어 인증받은 수입사 제품의 해외 적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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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4] (시험항목 측정 예시) 해상이동형지구국의 

수평면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

 ㅇ 측정 결과

 ㅇ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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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허가의제 대상 지구국 기술기준 추가

2.규제조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제2호사목

3.위임법령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11.18~2026.01.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ᄋ (추진배경) 기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받

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이하 ‘허가의제’)으로 전환되어 전파법령 

상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를 적용할 필요

ᄋ (정부개입 필요성) 전파법령 상의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을 위해 관련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며,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

국이 전파질서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할 필

요

7.규제내용

ᄋ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세부 기술기준 신설

 - 다른 통신 서비스 또는 방송통신기자재에 전파 혼신을 주지 않

도록 국제표준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외 기준을 수용하여 전파 

발사 제한 기준(불요발사, 축외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등)을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ᄋ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자

 - 피규제자의 정량적 규모 확인 불가1)

 - 다만, 제도 개선 설명회(`25.2.28.)에서 파악된 해당 규제에 

따른 피규제자는 약 10개사 내외로 추정됨2)

  1)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조사에 참여하여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위성방송통신 

분야)’로 분류된 기관은 81개임, 해당 분야는 다른 세부 분야를 

포함(위성관제, 위성영상처리, 인공위성 시스템 제작, 통신 서비스 

리셀러, 통신 솔루션 제공 및 컨설팅 등)을 포함

  2)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왈도시스템, 

아리온통신, Cobham, 파나소닉에비오닉스, Comtech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자

정량적 규모 확인 불가, 다만 

제도개선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피규제자는 약 10개사 내외로 

추정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ᄋ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운용 시 전파 혼신을 최소화하고 전파질

서에 부합한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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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ᄋ 본 규제로 피규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신설

되는 기술수준을 충족하는 것이고, 충족을 위해서

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식별

  - 신설되는 기술기준 개수와 기술항목별 역량개

발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산출

 ※ 신설되는 기준은 국제표준 및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기준을 수용하여 마련되었으며, 이미 국내 

제조·판매·수입사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해외

에 판매·유통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기술기준으

로 인해 별도의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근거로 신설 기술기준과 동일 수준의 

기술기준이 적용된 해외 제출 시험성적서를 첨부

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O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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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부칙 제3조(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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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우주국 및 지구국 등의 무선설

비)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우

주무선통신 업무용과 같은 주파수를 이

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구국

    가. ~ 바. (생  략)

  <신  설>

제6조(우주국 및 지구국 등의 무선설

비)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마목과 바목을 제외한 「전파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

른 지구국으로서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지구

국의 조건

      1) 최소 및 최대 주파수, 전파형

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최대 등

가등방복사전력은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 또

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국경 간 공

급 협정에서 승인된 위성망과 

통신하기 위한 상향링크의 제

원을 만족할 것

      2)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

할 것

        가) 송신 점유주파수대역의 가

장자리 양쪽 끝부터 점유주

파수대역폭의 200 %까지의 

임의의 구간에서 4 ㎑ 대역

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밀

도가 4 ㎑ 대역폭으로 측정

된 점유주파수대역폭내의 

평균전력밀도의 최대값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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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3.ᆞ4. (생  략)

40 × log(F/50 + 1) ㏈ 

이상 작을 것. 여기서 F는 

점유주파수대역폭 양쪽 끝

에서부터 이격된 주파수로, 

점유주파수대역폭의 백분율

로 표시함

        나) 송신 점유주파수대역의 가

장자리 양쪽 끝부터 점유주

파수대역폭의 200 % 초과 

주파수 임의의 구간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

전력밀도가 4 ㎑ 대역폭으

로 측정된 점유주파수대역

폭내의 평균전력밀도의 최

대값보다 40 ㏈ 이상 작을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

규칙」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

합할 것

      4) 부차적 전파발사는 송신 불가 

상태(반송파 송신 비활성화 상

태)에서 별표 4의4의 등가등방

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

과하지 않을 것

      5) 축외(off-axis) 등가등방복사

전력밀도는 별표 4의5의 스펙

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구국의 

안테나 이득은 별표 4의6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하며 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지구국에만 

적용할 것

  3.ᆞ4. (현행과 같음)



- 39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4의4]

부차적 전파발사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제6조제2호사목4세호 관련)

1. 5.850 GHz~7.075 GHz 대역 송신

주파수대역
(GHz)

부빔(7° 
초과) 방향 

등가등방복사
전력

(dBW)

주빔(7° 
이하) 방향 

등가등방복사
전력

(dBW)

측정
대역
폭

2.0 ~ 
5.850

-72 -

100 
㎑

5.850 ~ 
7.075

-72 -21

7.075 ~ 
10.7

-72 -

10.7 ~ 
21.2

-66 -

21.2 ~ 40 -60 -

2. 13.75 GHz~14.8 GHz 대역 송신

주파수대역
(GHz)

부빔(7° 
초과) 방향 

등가등방복사
전력

(dBW)

주빔(7° 
이하) 방향 

등가등방복사
전력

(dBW)

측정
대역
폭

2.0 ~ 10.7 -72 -

100 
㎑

10.7 ~ 
13.75

-66 -

13.75 ~ 
14.8

-66 -21

14.8 ~ 
21.2

-66 -

21.2 ~ 40 -60 -

3. 27 GHz~31 GHz 대역 송신

주파수대역
(GHz)

부빔(7° 
초과) 방향 

등가등방복사
전력

(dBW)

주빔(7° 
이하) 방향 

등가등방복사
전력

(dBW)

측정
대역
폭

1.0 ~ 2.0 -78 -

100 
㎑

2.0 ~ 10.7 -72 -
10.7 ~ 
21.2

-66 -

21.2 ~ 27 -60 -
27 ~ 31 -60 -21
31 ~ 4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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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4의5]

축외(off-axis)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제6조제2호사목5세호 관련)

1. 5.850 GHz~7.075 GHz 대역 송

신

전송

방식

전

송 

편

파

정지궤도

위성에 

접하는 

방향

등가등방

복사전력밀도

(dBW/4kHz)

안테나 

최대복사방향 

(0°)으로부터의 

이격각(φ)

최대 

200 

kHz 

협대

역 

아날

로그(

또는 

대역 

가장

자리

의 

명령 

캐리

어의 

경우 

최대 

1MHz

) 전송

동

편

파

(co

-p

olar

izati

on)

수평

(tangen

t plane)

29.5-25log

φ

1.5°≤ φ ≤ 

7°

8.5
7° < φ ≤ 

9.2°

32.5-25log

φ

9.2° < φ ≤ 

48°

-9.5
48° < φ ≤ 

180°

수직

(perpen

dicular 

plane)

32.5-25log

φ

3° ≤φ ≤ 

48°

-9.5
48° <φ ≤ 

180°

교

차

편

파

(cr

oss

-p

olar

izati

on)

수평 및 

수직

(tangen

t plane 

and 

perpend

icula 

plane)

19.5-25log

φ

1.5° ≤ φ ≤ 

7°

디지

털 

전송

동

편

파

(co

-p

olar

izati

on)

수평

(tangen

t plane)

26.3-25log

φ

1.5° ≤ φ ≤ 

7°

5.3
7° < φ ≤ 

9.2°

29.3-25log

φ

9.2° < φ ≤ 

48

-12.7
48° < φ ≤ 

180°

수직

(perpen

dicular 

plane)

29.3-25log

φ

3° ≤ φ ≤ 

48°

-12.7
48° < φ ≤ 

180°

교

차

편

파

(cr

oss

-p

olar

izati

on)

수평 및 

수직

(tangen

t plane 

and 

perpend

icula 

plane)

16.3-25log

φ

1.5° ≤ φ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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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2. 14 GHz~14.8 GHz 대역 송신

전송

방식

전

송 

편

파

정지궤도

위성에 

접하는 

방향

등가등방

복사전력밀

도

(dBW/4kH

z)

안테나 

최대복사방향 

(0°)으로부터의 

이격각(φ)

최대 

200 

kHz 

협대

역 

아날

로그(

또는 

대역 

가장

자리

의 

명령 

캐리

어의 

경우 

최대 

1MHz

) 전송

동

편

파

(co

-p

olar

izati

on)

수평

(tangen

t plane)

21-25log

φ

1.5° ≤ φ ≤ 

7°

0
7° < φ ≤ 

9.2°

24-25log

φ

9.2° < φ ≤ 

19.1°

-8
19.1° < φ ≤ 

180°

수직

(perpen

dicular 

plane)

24-25log

φ

3° ≤ φ ≤ 

19.1°

-8
19.1° < φ ≤ 

180°

교

차

편

파

(cr

oss

-p

olar

izati

on)

수평 및 

수직

(tangen

t plane 

and 

perpend

icula 

plane)

11-25log

φ

1.5° ≤ φ ≤ 

7°

디지

털 

전송

동

편

파

(co

-p

olar

izati

on)

수평

(tangen

t plane)

15-25log

φ

1.5° ≤ φ ≤ 

7°

-6
7° < φ ≤ 

9.2°

18-25log

φ

9.2° < φ ≤ 

19.1°

-14
19.1° < φ ≤ 

180°

수직

(perpen

dicular 

plane)

18-25log

φ

3° ≤ φ ≤ 

19.1°

-14
19.1° < φ ≤ 

180°

교

차

편

파

(cr

oss

-p

olar

izati

on)

수평 및 

수직

(tangen

t plane 

and 

perpend

icula 

plane)

5-25logφ
1.5° ≤ φ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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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3. 13.75 GHz~14 GHz 대역 송신

전송

방식

전

송 

편

파

정지궤도

위성에 

접하는 

방향

등가등방

복사전력밀

도

(dBW/4kH

z)

안테나 

최대복사방향 

(0°)으로부터의 

이격각(φ)

최대 

200 

kHz 

협대

역 

아날

로그(

또는 

대역 

가장

자리

의 

명령 

캐리

어의 

경우 

최대 

1MHz

) 전송

동

편

파

(co

-p

olar

izati

on)

수평

(tangen

t plane)

21-25log

φ

1.5° ≤ φ ≤ 

7°

0
7° < φ ≤ 

9.2°

24-25log

φ

9.2° < φ ≤ 

48°

-18
48° < φ ≤ 

180°

수직

(perpen

dicular 

plane)

24-25log

φ

3° ≤ φ ≤ 

48°

-18
48° < φ ≤ 

180°

교

차

편

파

(cr

oss

-p

olar

izati

on)

수평 및 

수직

(tangen

t plane 

and 

perpend

icula 

plane)

11-25log

φ

1.5° ≤ φ ≤ 

7°

디지

털 

전송

동

편

파

(co

-p

olar

izati

on)

수평

(tangen

t plane)

15-25log

φ

1.5° ≤ φ ≤ 

7°

-6
7° < φ ≤ 

9.2°

18-25log

φ

9.2° < φ ≤ 

48°

-24
48° < φ ≤ 

180°

수직

(perpen

dicular 

plane)

18-25log

φ

3° ≤ φ ≤ 

48°

-24
48° < φ ≤ 

180°

교

차

편

파

(cr

oss

-p

olar

izati

on)

수평 및 

수직

(tangen

t plane 

and 

perpend

icula 

plane)

5-25logφ
1.5° ≤ φ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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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4. 27 GHz~31 GHz 대역 송신

전송

방식

전

송 

편

파

정지궤도

위성에 

접하는 

방향

등가등방

복사전력밀

도

(dBW/MHz

)

안테나 

최대복사방향 

(0°)으로부터의 

이격각(φ)

디지

털 

전송

동

편

파

(co

-p

olar

izati

on)

수평

(tangen

t plane)

32.5-25lo

gφ
2° ≤ φ ≤ 7°

11.5
7° < φ ≤ 

9.2°

35.5-25lo

gφ

9.2° < φ ≤ 

19.1°

3.5
19.1° < φ ≤ 

180°

수직

(perpen

dicular 

plane)

35.5-25lo

gφ

3.5° ≤ φ ≤ 

7°

14.4
7° < φ ≤ 

9.2°

38.5-25lo

gφ

9.2° < φ ≤ 

19.1°

6.5
19.1° < φ ≤ 

180°

교

차

편

파

(cr

oss

-p

olar

izati

on)

수평 및 

수직

(tangen

t plane 

and 

perpend

icula 

plane)

22.5-25lo

gφ
2° < φ ≤ 7°

5. 동편파(co-polarization) 공통 사항

  가. 정지궤도위성에 수평으로 접하는 

경우: ±(7~180)° 범위의 최대 1

0% 구간에서는 최대 3dB까지 초

과될 수 있으며, 주 반사판을 벗어

나 누설되는 전파가 발생하는 각도 

영역(스필 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까지 초과될 수 있음

  나. 정지궤도위성에 수직으로 접하는 

경우: 주 반사판을 벗어나 누설되

는 전파가 발생하는 각도 영역(스

필 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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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dB까지 초과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각도 범위에

서는 최대 10% 구간에 대해 최대 

6dB까지 초과될 수 있음

[별표 4의6]

안테나 이득

(제6조제2호사목6세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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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 동편파(co-polarization) 전송의 

경우

송신 

주파수 

대역

정지궤도위

성에 접하는 

방향

안테나 

이득

(dBi)

안테나 

최대복사방향 

(0°)으로부터의 

이격각(φ)

 14 

GHz~14.8 

GHz 또는 

27 

GHz~31 

GHz 

대역에서 

운용하지 

않는 경우

수평

(tangent 

plane)

29-25lo

gφ

1.5° ≤ φ ≤ 

7°

8
7° < φ ≤ 

9.2°

32-25lo

gφ

9.2° < φ ≤ 

48°

-10
48° < φ ≤ 

180°

수직

(perpendic

ular plane)

32-25lo

gφ
3° < φ ≤ 48°

-10
48° < φ ≤ 

180°

14 

GHz~14.8 

GHz 대역 

운용

수평

(tangent 

plane)

29-25lo

gφ

1.5° ≤ φ ≤ 

7°

8
7° < φ ≤ 

9.2°

32-25lo

gφ

9.2° < φ ≤ 

19.1°

0
19.1° < φ ≤ 

180°

수직

(perpendic

ular plane)

32-25lo

gφ

3° < φ ≤ 

19.1°

0
19.1° < φ ≤ 

180°

 27 

GHz~31 

GHz 

대역에서 

운용

수평

(tangent 

plane)

29-25lo

gφ
2° ≤ φ ≤ 7°

8
7° < φ ≤ 

9.2°

32-25lo

gφ

9.2° < φ ≤ 

19.1°

0
19.1° < φ ≤ 

180°

수직

(perpendic

ular plane)

32-25lo

gφ

3.5° ≤ φ ≤ 

7°

10.9
7° < φ ≤ 

9.2°

35-25lo

gφ

9.2° < φ ≤ 

19.1°

3
19.1° < φ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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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2. 교차편파(cross-polarization) 전송의 

경우

송신 

주파수 

대역

정지궤도위

성에 접하는 

방향

안테나 

이득

(dBi)

안테나 

최대복사방향 

(0°)으로부터의 

이격각(φ)

27 

GHz~31 

GHz 

대역에서 

운용하지 

않는 경우

수평

(tangent 

plane)

19-25lo

gφ

1.8° < φ ≤ 

7°

수직

(perpendic

ular plane)

19-25lo

gφ
3° < φ ≤ 7°

27 

GHz~31 

GHz 

대역에서 

운용

수평 및 

수직

(tangent 

plane and 

perpendicul

a plane)

19-25lo

gφ
2° < φ ≤ 7°

3. 동편파(co-polarization) 공통사항

  가. 정지궤도에 수평으로 접하는 경

우: ±(7~180)° 범위의 최대 1

0% 구간에서는 최대 3dB까지 초

과될 수 있으며, 주 반사판을 벗어

나 누설되는 전파가 발생하는 각도 

영역(스필 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까지 초과될 수 있음

  나. 정지궤도에 수직으로 접하는 경

우: ±(3~180)° 범위의 최대 1

0% 구간에서는 최대 6dB까지 초

과될 수 있으며, 주 반사판을 벗어

나 누설되는 전파가 발생하는 각도 

영역(스필 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까지 초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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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추진배경) 기존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이하 ‘허가의제’)으로 전환되어 

전파법령 상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를 적용할 필요

 o (정부개입 필요성) 전파법령 상의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을 

위해 관련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며,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이 전파

질서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대안1

대안명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기술기준 추가

내용

다른 통신 서비스 또는 방송통신기자재에 전파 혼신을 

주지 않도록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외 기준을 수용하여 전파 발사 제한 기준(불요

발사, 축외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등)을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세부 기술기준 미반영

내용
현행 고시대로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세부 기술

기준을 추가하지 않고 유지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ㅇ 해당 지구국에 대한 기술기준 

적용으로 국내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적합성평가 적용 항목이 증가하여 
피규제자의 행정부담 증가

규제대안2
ㅇ 적합성평가 적용 항목이 줄어

들어 피규제자의 행정부담 감소

ㅇ 해당 지구국에 대한 기술기준 미비로 
국내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저하

ㅇ 전파 혼신 운용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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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전파 혼신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수용하여 

세부 기술기준 마련

  o 다른 통신 서비스 또는 방송통신기자재에 전파 혼신을 주지 않도록 
전파발사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해외 기준을 수용하여 규정

※ 근거 법령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

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

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우주국 및 지구국) 4.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협약에 따를 것

 □ 규제대안1에 대한 의견수렴

  o 해당 규제는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을 대상으로하는 전파 발사 

제한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기술기준 

연구반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에 따라 국제적 

기준을 준용하여 마련함

< 국제적 기준 준용 대상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대안1을 마련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산업계 (지구국 
제조·수입자, 위성통신 

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

(일시) `25.4.28.~8.29.
(장소) 용산역 itx 회의실 등
(방법) 연구반 운영 (5회)

· 국내 기술기준 마련 시 
해외 적합성평가 기준과 
동등 또는 완화하여 
기술기준 채택 요청

· (수용) 국제표준과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외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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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목표

개정안
(제6조제2호사목)

조문 내용 준용 대상

1세호

사용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통신 단말(상향링크) 제원으로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간공급협정 등의 승인 사항을 확인
※ 각 단말마다 통신 제원이 다름

2세호 불요발사 (ITU) 권고 SM.1541 annex5
3세호 주파수허용편차 (국내) 무선설비규칙 제5조

4세호 부차적전파발사

(유럽) EN 301 447(C대역)
EN 302 340(Ku대역)
EN 301 360(Ka대역)

※ 송신불가상태(반송파 비활성화 상태)의 누설전파 제한을 준용

5세호
축외(off-axis)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미국) FCC 47 CFR §25.218

6세호 안테나 이득 (미국) FCC 47 CFR §25.209

 

 o 다른 통신 서비스 또는 방송통신기자재에 전파 혼신을 주지 않 도록 
지구국의 전파 발사 제한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 인증받은 지구국이 
전파질서에 부합하게 운용됨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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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목적) 허가의제로 전환된 지구국이 다른 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

기자재에 전파 혼신을 주지 않도록함

 o (수단)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전파 발사 제한 기준을 규정

 o (비례적 타당성)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

하여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전파 발사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 인증받은 지구국이 다른 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기

자재에 전파 혼신을 주지 않도록함에 있어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① (중복성) 해당 규제는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의 전파 발사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동 고시의 다른 지구국의 기술기준과 규제 대상이 
다르므로 중복되지 않음

  ② (국제기준 및 국가 표준과의 조화) 국제표준(ITU-R 전파규칙)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외 기준(미국, 유럽)의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기준(안)을 마련

  ③ (해외 규제와의 유사 및 차이점) 항목별로 국제표준 또는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해외 기준을 준용하여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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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6조제2호사목)

조문 내용
참조 규정

(*)는 준용 대상

1세호

사용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통신 단말(상향링크) 제원으로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간공급협정 등의 승인 사항을 확인
※ 각 단말마다 통신 단말 제원이 다름

2세호 불요발사
(ITU) 권고 SM.1541 annex5*

(미국) FCC 47 CFR §25.202(f)

3세호 주파수허용편차
(ITU) 권고 SM.1045
(미국) FCC 47 CFR §25.202(d)
(국내) 무선설비규칙 제5조*

4세호 부차적전파발사

(유럽) EN 301 447(C대역)*

EN 302 340(Ku대역)*

EN 301 360(Ka대역)*

※ 송신불가상태(반송파 비활성화 상태)의 누설전파 제한을 준용

5세호
축외(off-axis)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ITU) 권고 S.524
권고 S.728

(미국) FCC 47 CFR §25.218*

6세호 안테나 이득 (미국) FCC 47 CFR §25.209*

  ④ (기술규제의 과도성) 전파 발사 제한에 대해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반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음

  ⑤ (타법령/타국의 시험·검사 결과 인정여부) 국내 전파법령에 따라 

제조·수입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하므로 미

인정되나, MRA 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시험기관이 지정(우리나라 

승인)된 이후 상대국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인정 가능

   ※ 우리나라와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맺은 국가의 지정

시험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통과한 결과를 인정

  ⑥ (기타 국제협약 요구사항 준수 여부) 기술기준 사항으로 TBT 통보 
및 행정예고를 60일 이상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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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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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이하 ‘허가의제’)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적용함에 있어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이 전파

질서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민 

안전 및 공익성이 우선되는 평가 또는 검사 대상(제품)에 규제 

차등화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

  ※ ‘규제개요3: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에 대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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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규제의 재검토를 설정함, 동 고시 제23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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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의 전파발사 제한 기준을 규정한 것
으로 포괄적 개념을 정의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의 전파발사 제한 기준을 규정한 것
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에 해당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의 전파발사 제한 기준을 규정한 것
으로 네거티브리스트 적용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의 전파발사 제한 기준을 규정한 것
으로 사후 평가·관리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의 전파발사 제한 기준을 규정한 것
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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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제6조제2호사목1세호 관련

  ·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최대등가등방복사전력

미국 유럽
미국은 지구국 허가 시 제출하는 양식

(Form 312, 312EZ)에 해당 사항을 

기재

무선설비 지침(Directive 2014/53/EU)

에 따라 제조사가 설명서에 운용 주파

수 및 최대 전력을 명시하도록 함

 - 제6조제2호사목2세호 관련

  · 불요발사

ITU 미국 유럽
ㅇ 권고 M.1541 Annex5
 2. 고정위성업무 지구국과 

우주국의 대역외발사
  - 고정위성업무대역 할당 

밴드에서 운영되는 무선국의 
대역외발사는 
필요대역폭내에서 4kHz의 
기준대역폭(15GHz 이상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의 경우 
4kHz 대신 1MHz의 
기준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음)에서 최대 PSD이하로 
감쇠되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함

40*log(F/50 + 1) dBsd
    여기서 F는 할당된 전체 

대역의 경계로부터의 
주파수오프셋이며, 
필요대역폭의 백분율로 
표현됨, 대역외방출 영역은 
할당된 전체 대역의 
경계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

ㅇ FCC 47 CFR Part 
25.202(주파수, 주파수 
허용오차 및 방출한계)(f)

 (f) 방출제한, SDARS 지상 
중계기를 제외하고 (i)항에 
규정된 대로, 방출의 
평균전력은 이 섹션의 
(f)(1)항부터 (f)(4)항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송신기의 평균출력전력 
이하로 감쇠되어야함

  (1) 할당된 주파수에서 중심 
주파수가 허가된 대역폭의 
50% 이상 100% 이하로 
떨어진 4㎑ 대역에서: 25 
dB

  (2) 할당된 주파수에서 중심 
주파수가 허가된 대역폭의 
100% 이상 250% 이하로 
떨어진 4㎑ 대역에서: 35 
dB

  (3) 할당된 주파수에서 중심 
주파수가 허가된 대역폭의 
250% 이상 떨어진 4㎑ 
대역에서 
43+10log10(송신기 전력)

  (4)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된 

※ 지구국 종류, 주파수, 통신 위성 
궤도별로 여러 규격이 나뉘어 있
어, 대표적인 사항만 기재함

ㅇ EN 301 447 4.2.3 Off-axis 
스퓨리어스 방사

 (4.2.3.2) Specification
  3) 캐리어 온, 캐리어 오프 

상태의 7° 초과 모든 
각도에서의 축외 
스퓨리어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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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미국 유럽
대역폭을 벗어난 방출로 
인해 유해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 
재량에 따라 이 조항의 
(f)(1),(2),(3)항에 명시된 
것보다 더 큰 감쇠를 
요구할 수 있음

Frequency 
band(GHz)

e.i.r.p. 
limit

(dBpW)

measur
ement 
bandwi

dth
2.0~3.4 49 100 ㎑
3.4~5.47 55 100 ㎑

5.47~5.775 75 10 ㎒
5.775~5.925 95(note) 10 ㎒
5.925~6.425 95(note) 10 ㎒
6.425~6.575 95(note) 10 ㎒
6.575~7.025 75 10 ㎒
7.025~10.7 55 100 ㎑
10.7~21.2 61 100 ㎑
21.2~40.0 67 100 ㎑

NOTE: This limit may be 
exceeded in a frequency 
band which shall not 
exceed 50 MHz, centred 
on the carrier frequency, 
provided that the on-axis 
e.i.r.p. density at the 
considered frequency is 
50 dB below the 
maximum on-axis e.i.r.p. 
density of the signal 
(within the nominated 
bandwidth) expressed in 
dBW/100 kHz.

ㅇ EN 301 447 4.2.4 On-axis 
스퓨리어스 방사

 (4.2.4.2.1) 캐리어온 상태
  - 다음 사양은 EIRPmax까지의 

e.i.r.p. 값으로 송신하는 
ESV에 적용됨

    5,925MHz ~ 6,425MHz 
대역에서, 반송파 중심 
주파수를 중심으로 점유 
대역폭의 5배 대역폭 밖의 
스퓨리어스 복사선의 e.i.r.p. 
스펙트럼 밀도는 100kHz 
대역에서 4 - KdBW를 
초과할 수 없음

    지정된 대역폭 밖의 
스퓨리어스 복사선의 e.i.r.p. 
스펙트럼 밀도는 반송파 
중심 주파수를 중심으로 
점유 대역폭의 5배 대역폭 
이내의 스퓨리어스 
복사선의 e.i.r.p. 스펙트럼 
밀도는 100kHz 대역에서 
18 - KdBW를 초과할 수 
없음

    여기서 K는 동일한 주파수 
및 편파에서 동일한 위성을 
향해 송신하는 여러 ESV의 
경우 축상 스퓨리어스 복사 
레벨의 감소를 설명하는 
계수입니다. K의 값은 다음 
경우 중 하나로 주어짐

     1) 주어진 반송파 
주파수에서 한 번에 
하나의 ESV만 전송하는 
경우 K의 값은 0임

     2) 여러 ESV가 주어진 
반송파 주파수에서 
동일한 e.i.r.p.로 동시에 
전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K = 10 
log (N)입니다. 여기서 
N은 이러한 ESV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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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 허용편차

ITU 미국 유럽
개수입니다. N 값은 
시간의 0.01%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N의 값과 시스템의 
작동 조건은 신청자가 
선언해야함

     3) 여러 ESV가 주어진 
반송파 주파수에서 
서로 다른 e.i.r.p. 
레벨로 동시에 전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K = -10 log 
(e.i.r.p./EIRPAggregate). 
여기서:

      - e.i.r.p.는 지정된 대역폭 
내에서 ESV의 축상 
e.i.r.p.(와트)임.

      - EIRPAggregate는 ESV 
시스템의 지정된 
대역폭 내에서 위성을 
향해 최대 축상 총 
e.i.r.p.(와트)임.

      - EIRPAggregate는 
시간의 0.01%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IRPAggregate 값과 
ESV 네트워크의 작동 
조건은 신청자가 
명시해야함.

ITU 미국
ㅇ 권고 SM.1045(Frequency tolerance of 

transmitters)
   Table 1

Frequency 
bands

Categories 
of stations

Frequency tolerance

Achievable 
now

(Column1)

Long-term 
design 

objective
(Column2)

2450 MHz
-10.5 GHz Earth 50 10

10.5-30 GHz Earth 100

The frequency 
tolerance 
should not be 
higher than 
2% of the 
bandwith 
occupied by 
the emission 

30-275 GHz Earth 100

1. Transmitter frequency tolerance is defined in 
RR Article 1 and is expressed in parts in 106, 
unless otherwise indicated ±10–6.

2. The power shown for the various categories of 
stations is the peak envelope power (pep) for 
single-sideband transmitters and the mean 
power for all other transmitters, unless 
otherwise indicated. The term “power of a 
radio transmitter” is defined in RR Article 1.

ㅇ FCC 47 CFR Part 25.202(주파수, 주파수 
허용오차 및 방출한계)(d)

 (d) 지구국 주파수허용오차, 이러한 서비스에 
허가된 각 각 지구국 송신기의 캐리어 
주파수는 기준 주파수의 0.001% 이내로 
유지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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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차적 전파발사

유럽
ㅇ EN 301 447 4.2.3 Off-axis 스퓨리어스 방사
 (4.2.3.2) Specification
  2) 송신불가상태 7° 초과 모든 각도에서의 축외 스퓨리어스 발사

Frequency band e.i.r.p. limit
(dBpW)

measurement 
bandwidth

2.0 ㎓~10.7 ㎓ 48 100 ㎑
10.7 ㎓~21.2 ㎓ 54 100 ㎑
21.2 ㎓~40 ㎓ 60 100 ㎑

ㅇ EN 301 447 4.2.4 On-axis 스퓨리어스 방사
 (4.2.4.2.2) 캐리어 오프 상태 및 송신불가상태
  - 5,925MHz ~ 6,425MHz 대역에서 e.i.r.p. 지정된 대역폭 밖의 스퓨리어스 복사의 스펙트럼 

밀도는 어떠한 100kHz 대역에서도 –21dBW를 초과할 수 없음

ㅇ EN 302 340 4.2.1 Off-axis 스퓨리어스 방사
 (4.2.1.2) Specification
  2) 송신불가상태 7° 초과 모든 각도에서의 축외 스퓨리어스 발사

Frequency band e.i.r.p. limit
(dBpW)

measurement 
bandwidth

2.0 ㎓~10.7 ㎓ 48 100 ㎑
10.7 ㎓~21.2 ㎓ 54 100 ㎑
21.2 ㎓~40 ㎓ 60 100 ㎑

ㅇ EN 302 340 4.2.2 On-axis 스퓨리어스 방사
 (4.2.2.2.2) 캐리어 오프 상태 및 송신불가상태
  - 14.0GHz ~ 14.5GHz 대역에서 지정된 대역폭 밖의 스퓨리어스 복사의 등가복사전력(e.i.r.p.) 

스펙트럼 밀도는 100kHz 대역에서 –21dBW를 초과할 수 없음

ㅇ EN 301 360 4.2.2 Off-axis 스퓨리어스 방사
 (4.2.2.2) Specification
  2) 송신불가상태 7° 초과 모든 각도에서의 축외 스퓨리어스 발사

Frequency band e.i.r.p. limit
(dBpW)

measurement 
bandwidth

1.0 ㎓~2.0 ㎓ 42 100 ㎑
2.0 ㎓~10.7 ㎓ 48 100 ㎑
10.7 ㎓~21.2 ㎓ 54 100 ㎑
21.2 ㎓~40 ㎓ 60 100 ㎑

ㅇ EN 301 360 4.2.3 On-axis 스퓨리어스 방사
  (4.2.3.2.2) 캐리어 오프 상태 및 송신불가상태
  - 27.5GHz ~ 29.5GHz 대역에서 지정된 대역폭 밖의 스퓨리어스 복사의 등가등가복사전력(e.i.r.p.) 

스펙트럼 밀도는 100kHz 대역에서 –21dBW를 초과할 수 없음

 - 제6조제2호사목5세호 관련

  · 축외(off-axis)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ITU 미국
ㅇ 권고 S.524(6㎓, 13㎓, 14㎓, 30㎓, 

주파수대역에서 전송하는 고정위성업무 
정지궤도 위성시스템 지구국으로부터의 
off-axis eirp 밀도 최대 허용레벨)

 1. 5725-7075 MHz
  1.1 1.2와 1.3이 아닌 것

Angle off-axis Maximum eirp per 4kHz
2.5° ≤ φ < 48° 35-25logφ dBW
48° ≤ φ ≤ 180° -7 dBW

  1.2 SCPC/FM
Angle off-axis Maximum eirp per 40kHz

2.5° ≤ φ < 48° 42-25logφ dBW
48° ≤ φ ≤ 180° 0 dBW

  1.3 SCPC/PSK

ㅇ FCC 47 CFR Part 25.218(특정주파수 대역에서 
전송하는 FSS 지구국을 위한 축외 EIRP 
밀도포락선)

 (a) 이 섹션은 정지우주국으로 전송하는 C, 
extended-C, Ku, extended-Ku, Ka, 
extended-Ka, 또는 24.75-25.25 GHz에서 
고정 및 임시 고정 FSS 지구국과 기존 C, 
Ku, Ka 대역의 ESIM에 대한 지구국에 
적용됨, 단, 대역폭이 1MHz 초과하는 대역 
가장자리에서 아날로그 명령 신호를 
전송하거나 200kHz 초과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제외

 (c) C, extended-C 대역에서 아날로그 지구국
   (1) §25.103에 정의된 대로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편파((plane tangent) 전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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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off-axis Maximum eirp per 40kHz

2.5° ≤ φ < 48° 45-25logφ dBW
48° ≤ φ ≤ 180° 3 dBW

 2. 1.2 및 1.3을 제외하고 1988년 이후 설치된 것
Angle off-axis Maximum eirp per 4kHz
2.5° ≤ φ ≤ 7° 32-25logφ dBW
7° < φ ≤ 9.2° 11 dBW
9.2° < φ ≤ 48° 35-25logφ dBW
48° < φ ≤ 180° -7 dBW

 3. 12.75-13.25 GHz 및 13.75-14.5 GHz
  3.1 3.2를 제외한 것

Angle off-axis Maximum eirp per 40kHz
2.5° ≤ φ ≤ 7° 39-25logφ dBW
7° < φ ≤ 9.2° 18 dBW
9.2° < φ ≤ 48° 42-25logφ dBW
48° < φ ≤ 180° 0 dBW

  3.2 FM-TV 방사
Angle off-axis Maximum eirp
2.5° ≤ φ ≤ 7° 53-25logφ dBW
7° < φ ≤ 9.2° 32 dBW
9.2° < φ ≤ 48° 56-25logφ dBW
48° < φ ≤ 180° 14 dBW

  4. 27.5-30 GHz
Angle off-axis Maximum eirp per 40kHz
2.5° ≤ φ ≤ 7° 19-25logφ dBW
7° < φ ≤ 9.2° -2 dBW
9.2° < φ ≤ 48° 22-25logφ dBW
48° < φ ≤ 180° -10 dBW

ㅇ 권고 S.728(VSAT으로부터의 off-axis eirp 밀도 
최대 허용레벨)

 - co-polarized
Angle off-axis Maximum eirp per 40kHz
2.5° ≤ φ ≤ 7° 33-25logφ dBW
7° < φ ≤ 9.2° 12 dBW
9.2° < φ ≤ 48° 36-25logφ dBW

48° < φ -6 dBW

 - cross-polarized
Angle off-axis Maximum eirp per 40kHz
2° ≤ φ ≤ 7° 23-25logφ dBW

7° < φ ≤ 9.2° 2 dBW

29.5-25log10θ ㏈W/4㎑ for 1.5°≤θ≤7°(25.1~8.3)
8.5 ㏈W/4㎑ for 7°<θ≤9.2°
32.5-25log10θ ㏈W/4㎑ for 9.2°<θ≤48°(8.4~-9.53)
-9.5 ㏈W/4㎑ for 48°<θ≤180°

   - θ는 지구국 안테나에서 목표 위성의 궤도 위치까지의 
각도임, θ>7°에 지정된 EIRP 밀도는 ±7-180°의 θ각도 
범위의 최대 10%에서 최대 3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2) §25.103에 정의된 대로 GSO 호(arc)에 접하는 
수직편파(plane perpendicular) 전송의 경우

32.5-25log10θ ㏈W/4㎑ for 3°<θ≤48°(20.57~-9.53)
-9.5 ㏈W/4㎑ for 48°<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EIRP 밀도는 지구국에서 대상 
위성까지의 선의 양쪽에서 주 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 dB 까지 초과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θ 각도 범위의 최대 10%까지 초과될 수 
있음

   (3)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 수직 교차 
편파전송의 경우

19.5-25log10θ ㏈W/4㎑ for 1.5°≤θ≤7°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d) C, extended-C 대역에서 디지털 지구국
   (1)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편파((plane 

tangent) 전송의 경우
26.3-25log10θ ㏈W/4㎑ for 1.5°≤θ≤7°
5.3 ㏈W/4㎑ for 7°<θ≤9.2°
29.3-25log10θ ㏈W/4㎑ for 9.2°<θ≤48°
-12.7 ㏈W/4㎑ for 48°<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θ>7°에 지정된 EIRP 밀도는 
±7-180°의 θ각도 범위의 최대 10%에서 최대 3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2) GSO 호(arc)에 접하는 수직편파(plane 
perpendicular) 전송의 경우

29.3-25log10θ ㏈W/4㎑ for 3°<θ≤48°
-12.7 ㏈W/4㎑ for 48°<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EIRP 밀도는 지구국에서 대상 
위성까지의 선의 양쪽에서 주 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 dB 까지 초과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θ 각도 범위의 최대 10%까지 초과될 수 
있음

   (3)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 수직 교차 
편파전송의 경우

16.3-25log10θ ㏈W/4㎑ for 1.5°≤θ≤7°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4) 라이센스는 동일 대상 위성 수신 빔에 동시에 

전송하는 모든 동일 주파수 지구국의 총 축외 
EIRP 밀도가 (d)(1)부터 (d)(3)항에 명시된 
대로 단일 지구국에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처리 될 수 있음

 (e) 기존 Ku 대역에서의 아날로그 지구국
   (1)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편파((plane 

tangent) 전송의 경우
21-25log10θ ㏈W/4㎑ for 1.5°≤θ≤7°
0 ㏈W/4㎑ for 7°<θ≤9.2°
24-25log10θ ㏈W/4㎑ for 9.2°<θ≤19.1°
-8 ㏈W/4㎑ for 19.1°<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θ>7°에 지정된 EIRP 밀도는 
±7-180°의 θ각도 범위의 최대 10%에서 최대 3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2) GSO 호(arc)에 접하는 수직편파(plane 
perpendicular) 전송의 경우

24-25log10θ ㏈W/4㎑ for 3°<θ≤19.1°
-8 ㏈W/4㎑ for 19.1°<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EIRP 밀도는 지구국에서 대상 
위성까지의 선의 양쪽에서 주 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 dB 까지 초과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θ 각도 범위의 최대 10%까지 초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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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 수직 교차 

편파전송의 경우
11-25log10θ ㏈W/4㎑ for 1.5°≤θ≤7°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f) 기존 Ku 대역에서의 디지털 지구국
   (1)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편파((plane 

tangent) 전송의 경우
15-25log10θ ㏈W/4㎑ for 1.5°≤θ≤7°
-6 ㏈W/4㎑ for 7°<θ≤9.2°
18-25log10θ ㏈W/4㎑ for 9.2°<θ≤19.1°
-14 ㏈W/4㎑ for 19.1°<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θ>7°에 지정된 EIRP 밀도는 
±7-180°의 θ각도 범위의 최대 10%에서 최대 3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2) GSO 호(arc)에 접하는 수직편파(plane 
perpendicular) 전송의 경우

18-25log10θ ㏈W/4㎑ for 3°<θ≤19.1°
-14 ㏈W/4㎑ for 19.1°<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EIRP 밀도는 지구국에서 대상 
위성까지의 선의 양쪽에서 주 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 dB 까지 초과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θ 각도 범위의 최대 10%까지 초과될 수 
있음

   (3)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 수직 교차 
편파전송의 경우

5-25log10θ ㏈W/4㎑ for 1.5°≤θ≤7°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4) 라이센스는 동일 대상 위성 수신 빔에 동시에 

전송하는 모든 동일 주파수 지구국의 총 축외 
EIRP 밀도가 (f)(1)부터 (f)(3)항에 명시된 대로 
단일 지구국에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처리 될 수 있음

 (g) extended-Ku 대역에서의 아날로그 지구국
   (1)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편파((plane 

tangent) 전송의 경우
21-25log10θ ㏈W/4㎑ for 1.5°≤θ≤7°
0 ㏈W/4㎑ for 7°<θ≤9.2°
24-25log10θ ㏈W/4㎑ for 9.2°<θ≤48°
-18 ㏈W/4㎑ for 48°<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θ>7°에 지정된 EIRP 밀도는 
±7-180°의 θ각도 범위의 최대 10%에서 최대 3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2) GSO 호(arc)에 접하는 수직편파(plane 
perpendicular) 전송의 경우

24-25log10θ ㏈W/4㎑ for 3°<θ≤48°
-18 ㏈W/4㎑ for 48°<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EIRP 밀도는 지구국에서 대상 
위성까지의 선의 양쪽에서 주 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 dB 까지 초과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θ 각도 범위의 최대 10%까지 초과될 수 
있음

   (3)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 수직 교차 
편파전송의 경우

11-25log10θ ㏈W/4㎑ for 1.5°≤θ≤7°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h) extended-Ku 대역에서의 디지털 지구국
   (1)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편파((plane 

tangent) 전송의 경우
15-25log10θ ㏈W/4㎑ for 1.5°≤θ≤7°
-6 ㏈W/4㎑ for 7°<θ≤9.2°
18-25log10θ ㏈W/4㎑ for 9.2°<θ≤48°
-24 ㏈W/4㎑ for 48°<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θ>7°에 지정된 EIRP 밀도는 
±7-180°의 θ각도 범위의 최대 10%에서 최대 3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2) GSO 호(arc)에 접하는 수직편파(plane 
perpendicular) 전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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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제2호사목6세호 관련

  · 안테나 이득

ITU 미국
18-25log10θ ㏈W/4㎑ for 3°<θ≤48°
-24 ㏈W/4㎑ for 48°<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EIRP 밀도는 지구국에서 대상 
위성까지의 선의 양쪽에서 주 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 dB 까지 초과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θ 각도 범위의 최대 10%까지 초과될 수 
있음

   (3)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 수직 교차 
편파전송의 경우

5-25log10θ ㏈W/4㎑ for 1.5°≤θ≤7°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4) 라이센스는 동일 대상 위성 수신 빔에 동시에 

전송하는 모든 동일 주파수 지구국의 총 축외 
EIRP 밀도가 (h)(1)부터 (h)(3)항에 명시된 
대로 단일 지구국에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처리 될 수 있음

 (i) 기존 Ka, extended-Ka 대역에서의 디지털 
지구국

   (1)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편파((plane 
tangent) 전송의 경우

32.5-25log10θ ㏈W/4㎑ for 2.0°≤θ≤7°
11.5 ㏈W/4㎑ for 7°<θ≤9.2°
35.5-25log10θ ㏈W/4㎑ for 9.2°<θ≤19.1°
3.5 ㏈W/4㎑ for 19.1°<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2) GSO 호(arc)에 접하는 수직편파(plane 

perpendicular) 전송의 경우
35.5-25log10θ ㏈W/4㎑ for 3.5°≤θ≤7°
14.4 ㏈W/4㎑ for 7°<θ≤9.2°
38.5-25log10θ ㏈W/4㎑ for 9.2°<θ≤19.1°
6.5 ㏈W/4㎑ for 19.1°<θ≤180°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3) (i)(1)-(i)(2)항에 명시된 EIRP 밀도는 

±7-180°의 θ각도 범위의 최대 10%를 
초과하는 θ>7° 값의 경우 최대 3dB까지 
초과될수 있음

   (4) GSO 호(arc)에 접하는 수평, 수직 교차 
편파전송의 경우

22.5-25log10θ ㏈W/4㎑ for 2.0°≤θ≤7°
   - θ는 (c)(1)의 정의와 같음
   (5) 라이센스는 동일 대상 위성 수신 빔에 동시에 

전송하는 모든 동일 주파수 지구국의 총 축외 
EIRP 밀도가 (i)(1)부터 (i)(4)항에 명시된 대로 
단일 지구국에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처리 될 수 있음

 (j) 이 섹션, §25.211 또는 §25.212 관련 기준에 
따라 일상적 처리에 적격하지 않은 C, 
extended-C, Ku, extended-Ku, Ka, 
extended-Ka, 또는 24.75-25.25 GHz의 고정 
지구국 운용에 대한 권한 신청은 § 25.220의 
요구사항을 따름

미국
ㅇ FCC 47 CFR Part 25.209(지구국 안테나 성능 표준)
(a) 이 섹션의 (f)단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FSS에서 작동하고 GSO 위성으로 전송하는 모든 

지구국 안테나(FSS 이외의 위성서비스에 대한 피더링크를 제공하는 지구국 포함)의 동편파 
이득(co-polarization gain)은 다음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25.103에 정의된 GSO호에 접하는 평면에서 기존 Ku 대역, 24.75-25.25㎓ 대역 또는 27.5-30㎓ 
대역에서 작동하지 않는 지구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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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ITU, FCC 47 CFR, ECC 

Decision, ETSI EN 일치 -

미국
29 – 25log10θ ㏈i for 1.5°≤θ≤7°
+8 ㏈i for 7°<θ≤9.2°
32 - 25log10θ ㏈i for 9.2°<θ≤48°
-10 ㏈i for 48°<θ≤180°

   - 여기서 θ는 지구국 안테나에서 목표 위성의 지정된 궤도 위치까지의 선으로부터의 각도임, dBi는 등방성방사기에 대한 dB를 
나타냄, 이 포락선은 ±7-180°의 θ각도 범위의 10%에서 최대 3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2) GSO 호에 접하는 평면에서 기존 Ku 대역에서 작동하는 지구국에 대해:
29 – 25log10θ ㏈i for 1.5°≤θ≤7°
+8 ㏈i for 7°<θ≤9.2°
32 - 25log10θ ㏈i for 9.2°<θ≤19.1°
0 ㏈i for 19.1°<θ≤180°

   - 여기서 θ 및 dBi는 이 섹션의 (a)(1) 단락에 정의된대로임, 이 포락선은 ±7-180°의 θ각도 범위의 10%에서 최대 3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3) GSO 호에 접하는 평면에서 24.75-25.25㎓ 대역 또는 27.5-30㎓ 대역에서 작동하는 지구국에 
대해:

29 – 25log10θ ㏈i for 2°≤θ≤7°
+8 ㏈i for 7°<θ≤9.2°
32 - 25log10θ ㏈i for 9.2°<θ≤19.1°
0 ㏈i for 19.1°<θ≤180°

   - 여기서 θ 및 dBi는 이 섹션의 (a)(1) 단락에 정의된대로임, 이 포락선은 ±7-180°의 θ각도 범위의 10%에서 최대 3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4) §25.103에 정의된 GSO 호에 수직인 평면에서 기존 Ku 대역, 24.75-25.25㎓ 대역 또는 
27.5-30㎓ 대역에서 작동하지 않는 지구국에 대해:

32 - 25log10θ ㏈i for 3°<θ≤48°
-10 ㏈i for 48°<θ≤180°

   - 여기서 θ 및 dBi는 이 섹션의 (a)(1) 단락에 정의된대로임, 이 포락선은 ±3-180°의 θ각도 범위의 10%에서 최대 6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5) GSO 호에 수직인 평면에서 24.75-25.25㎓ 대역 또는 27.5-30㎓ 대역에서 작동하는 지구국에 
대해: 주빔 외부에서 안테나 이득은 다음으로 정의된 포락선 아래 있어야 합니다.

32 - 25log10θ ㏈i for 3°<θ≤19.1°
0 ㏈i for 19.1°<θ≤180°

   - 여기서 θ 및 dBi는 이 섹션의 (a)(1) 단락에 정의된대로임, 이 포락선은 ±3-180°의 θ각도 범위의 
10%에서 최대 6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6) GSO 호에 수직인 평면에서 24.75-25.25㎓ 대역 또는 27.5-30㎓ 대역에서 작동하는 지구국에 
대해:

32 – 25log10θ ㏈i for 3.5°≤θ≤7°
10.9 ㏈i for 7°<θ≤9.2°
35 - 25log10θ ㏈i for 9.2°<θ≤19.1°
3 ㏈i for 19.1°<θ≤180°

   - 여기서 θ 및 dBi는 이 섹션의 (a)(1) 단락에 정의된대로임, 이 포락선은 ±3-180°의 θ각도 범위의 10%에서 최대 6dB까지 
초과될수 있으며, 주반사기 스필오버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 6dB 까지 초과될 수 있음

(b) 이 섹션의 (f)단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FSS에서 작동하고 GSO 위성으로 전송하는 모든 
지구국 안테나(FSS 이외의 위성서비스에 대한 피더링크를 제공하는 지구국 포함)의 축외 
교차편파 이득(off-axis cross-polarization gain)은 다음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GSO 호에 접하는 평면에서 24.75-25.25㎓ 대역 또는 27.5-30㎓ 대역에서 작동하지 않는 
지구국에 대해:

19 - 25log10θ ㏈i for 1.8°<θ≤7°
   - 여기서 θ 및 dBi는 이 섹션의 (a)(1) 단락에 정의된대로임
 (2) GSO 호에 수직인 평면에서 24.75-25.25㎓ 대역 또는 27.5-30㎓ 대역에서 작동하지 않는 

지구국에 대해:
19 - 25log10θ ㏈i for 3°<θ≤7°

   - 여기서 θ 및 dBi는 이 섹션의 (a)(1) 단락에 정의된대로임
 (3) GSO 호에 접하는 평면 또는 GSO 호에 수직인 평면에서 24.75-25.25㎓ 대역 또는 27.5-30㎓ 

대역에서 작동하는 지구국에 대해:
19 - 25log10θ ㏈i for 2°<θ≤7°

   - 여기서 θ 및 dBi는 이 섹션의 (a)(1) 단락에 정의된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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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기술기준 추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규제대안 1 :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기술기준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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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자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시장에 판매, 유통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피규

제자는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반에서 신설되는 기술기준을 함께 도출

하였고 충분히 준수 가능함을 확인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한 정부의 기존 조직과 인력이 존재하므로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신설되는 기술기준의 집행은 적합성평가 검토 시 수행되며, 정부

기관의 적합성평가 검토에 재정이 추가로 집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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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관련 이해관계자 설명회 : `25.02.28.

 o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 : `25.04.01.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으로 전환

 o 기술기준안 도출을 위한 연구반 회의 (5회) : `25.04.28.~08.29.

 o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자문위원회 상정 검토 : `25.09.29.

2. 향후 평가계획

 o 사후평가 시점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

 o 규제집행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 해당 규제가 적용되어 적합성평가가 수행되는지 확인 및 사후관리 
실시(「전파법」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제1항제2호)

3. 규제 정비계획

4. 종합결론

 o 전파법령 상의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를 적용하기 위해 허가의제로 

전환된 지구국의 전파 발사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간이무선국·우
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부칙 
제3조(경과규정)

旣 허가 또는 신고된 
지구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규제(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명시

동 규제와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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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수용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기술기준 연구반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안을 마련함

◇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교표(부처작성)

내 용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

 2. 나. 규제비용편익 추정의 타당성

  1) 비용

  -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업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기술개발 비용 추정 요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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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기술기준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ᄋ 본 규제로 피규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신설되는 기술수준을 충족하는 
것이고, 충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식별
  - 신설되는 기술기준 개수와 기술항목별 역량개발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기
술개발 비용을 산출 ※ 신설되는 기준은 국제표준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
준을 수용하여 마련되었으며, 이미 국내 제조·판매·수입사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해외에 판매·유통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기술기준으로 인해 별도
의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근거로 신설 기술기준과 동
일 수준의 기술기준이 적용된 해외 제출 시험성적서를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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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기술기준 추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

명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판매자

활동제목 기술개발 비용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기술개발 비용

 ᄋ 신설되는 기술기준 규제 준수를 위해 추가로 충족해야하는 

기술개발 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해외 판매 목적으로 

제조사 등은 국내 신설되는 기술기준과 동일한 해외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적합성평가로 인한 행정부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제로 인해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므로 본 안건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

  ▶ (산식) 신설되는 기술기준(㉠) × 기술항목별 역량개발 소요 
비용(㉡) = 5건 × 0원 = 0원

   ㉠ (신설되는 기술기준) 해당 규제에서 신설되는 기술

기준은 5건임[※참고 1]

  ※ [참고 1] 신설되는 기술기준과 해외 동일 기준 현황



- 70 -

개정안
(제6조제2호사목)

해외 동일 기술기준 비고

(1세호)
사용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통신 단말(상향링크) 제원으로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간공급협정 등의 승인 사항을 
확인
※ 각 단말마다 통신 단말 제원이 

다름

단말 제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술기준에 
제한치가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준 
준수를 위한 
역량개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세호)
불요발사

(ITU) 권고 SM.1541 annex5
(미국) FCC 47 CFR §25.202(f)

미국 기준 
준용

(3세호)
주파수허용편차

(ITU) 권고 SM.1045
(미국) FCC 47 CFR §25.202(d)
(국내) 무선설비규칙 제5조

국내 기준 
준용

(4세호)
부차적전파발사

(유럽) EN 301 447 4.2.3, 4.2.4(C대역)
EN 302 340 4.2.1, 4.2.2(Ku대역)
EN 301 360 4.2.2. 4.2.3(Ka대역)

※ 송신불가상태(반송파 비활성화 상태)의 
누설전파 제한을 준용

유럽 기준 
준용

(5세호)
축외(off-axis) 등가등방
복사전력밀도

(ITU) 권고 S.524
권고 S.728

(미국) FCC 47 CFR §25.218

미국 기준 
준용

(6세호)
안테나 이득

(미국) FCC 47 CFR §25.209
미국 기준 
준용

   ㉡ (기술항목별 역량개발 소요 비용) 신설되는 기술기준은 

국제표준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수용하여 마련

되었으며, 이미 국내 제조·판매·수입사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해외에 판매[※참고2]하고 있거나 해외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참고3]

하고 있어 신설되는 기술기준으로 인해 별도의 규제순응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2] (적용 예시) 신설 기술기준과 동일 수준의 기술

기준이 적용된 국내 제조사의 해외 제출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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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6조제2호사목2세호(불요발사) 관련
  - 미국은 FCC 47 CFR §25.202(f)에서 불요발사를 제한하고 

있음
 ② 제6조제2호사목3세호(주파수허용편차) 관련
  - 미국은 FCC 47 CFR §25.202(d)에서 주파수허용편차를 제

한하고 있음
 ③ 제6조제2호사목5세호(축외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관련[※참고3]
  - 미국은 FCC 47 CFR §25.218에서 축외등가등방복사전력밀

도를 제한하고 있음
 ④ 제6조제2호사목6세호(안테나 이득) 관련
  - 미국은 FCC 47 CFR §25.209에서 안테나 이득을 제한하고 

있음
 ⑤ 제6조제2호사목4세호(부차적전파발사) 관련
  - 유럽은 EN 302 340(Ku대역의 해상이동형지구국 관련) 4.2.

1항 4.2.2항에서 부차적전파발사를 제한하고 있음
   ※ 유럽 EN(Harmonised European Standard)에 따라 적합성

평가시험이 수행되며, EN 규격은 대역별, 제품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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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 (예시) 신설 기술기준과 동일 수준의 기술기준이 
적용되어 인증받은 수입사 제품의 해외 적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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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4] (시험항목 측정 예시) 축외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ㅇ 측정 결과

 ㅇ 측정 데이터

 ㅇ 측정 그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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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

2.규제조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부칙

3.위임법령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11.18~2026.01.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ᄋ (추진배경) 기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받

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이하 ‘허가의제’)으로 전환되어 전파법령 

상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를 적용할 필요

ᄋ (정부개입 필요성) 전파법령 상의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 적용

을 위해 관련 고시의 개정과 旣 허가 또는 신고 개설 지구국의 권

리를 보호할 필요

7.규제내용

ᄋ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을 위한 부칙 신설

 -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대상 포함 및 시험기관 지

정 시험항목 근거 마련을 위해 다른 고시 동시 개정

 - 旣 허가 또는 신고 지구국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명시

 -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시점을 적용례로 명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ᄋ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자

 - 피규제자의 정량적 규모 확인 불가1)

 - 다만, 제도 개선 설명회(`25.2.28.)에서 파악된 해당 규제에 

따른 피규제자는 약 10개사 내외로 추정됨2)

  1)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조사에 참여하여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위성방송통신 

분야)’로 분류된 기관은 81개임, 해당 분야는 다른 세부 분야를 

포함(위성관제, 위성영상처리, 인공위성 시스템 제작, 통신 서비스 

리셀러, 통신 솔루션 제공 및 컨설팅 등)을 포함

  2)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왈도시스템, 

아리온통신, Cobham, 파나소닉에비오닉스, Comtech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자

정량적 규모 확인 불가, 다만 

제도개선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피규제자는 약 10개사 내외로 

추정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ᄋ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전파법

령 상의 관리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전파질서 유지를 목표

 ᄋ 적합성평가를 통해 출시된 지구국 단말을 사용하므로 무선통신서

비스 이용자는 전파 혼신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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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ᄋ 적합성평가 제도 적용으로 피규제자는 ‘적합

성평가 시험 비용’이 발생

  - 적합성평가 의무가 부과되는 피규제 대상 및 

규모를 식별하여 1대당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비용

을 산출하여 적합성평가 시험 비용을 추정하였음

  - 특히, 피규제 규모(연간 신규 출시 모델 규

모)의 경우, 사업 운영 측면의 불확실성과 대표성

을 확보하기 어려워 각 제조사의 최근 3년간 출시 

모델 총 건수에 대한 연평균으로 추정함

ᄋ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편익은 하

나의 규제사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적합성

평가 대상 추가” 규제사무에서 일괄 식별·추정

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O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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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부칙 제3조(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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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  칙<제20XX-XX호, 20XX. XX. XX.>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

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

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3호 나목

과 [별표 7]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의 6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ᆞ우주국ᆞ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
기
부
호

기
타
사
항

전
자
파
적
합
성

무
선

유
선

전자파
인체
보호 적

합
인
증

적
합
등
록

자
기
적
합
확
인

전
자
파
흡
수
율

전
자
파
강
도

나. 「전파법 
시행령」 
제21조
제 2 호
에 따른 
고 정 위
성 업 무 
지 구 국
용 무선
설 비 의 
기기

O O O FSS
ES

   [별표 7]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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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항   목

  구   분

기

자

재

주

파

수

송
·

수
신
의
구
별

전

력

전

파

형

식

채

널
67. 「전파법 시행령」 

제 2 1 조 제 2 호 에 
따른 고정위성업
무 지구국용 무
선설비의 기기

O O O O O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

파연구원 고시)」중 [별표 1] 지정

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

조 관련)의 나목에 2. 무선 지정분

야 시험항목의 “272 저궤도 위성

통신 지구국 무선설비”를 “272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용 지구국 무선

설비의 기기”로 한다.

제3조(제6조제2호 무선설비에 대한 경

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영 제21

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구국으로서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

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개

설신고 되었던 무선국 기자재(동일 

모델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파생모델에 한한다)

는 이 개정 고시에 따라 적합한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해당하는 

무선국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

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제6조제2호 무선설비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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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용례)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기자재와 「전파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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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추진배경) 기존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이하 ‘허가의제’)으로 전환되어 전파

법령 상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를 적용할 필요

 o (정부개입 필요성) 전파법령 상의 관리 규제인 적합성평가 적용을 

위해 관련 고시의 개정과 旣 허가 또는 신고 지구국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규제대안1

대안명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

내용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지구국에 대해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대상을 적용하는 방안

규제대안2

대안명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대상 미적용

내용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지구국에 대해 적합성평가 

대상을 적용하지 않음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ㅇ 일반 이용자는 허가·신고 개설
없이 이용가능하므로 행정부담 
없음

ㅇ 표본모델 1대만 적합성평가받아 
대량판매가 가능하므로 허가·
신고 개설 대비 피규제자의 
시장 확대 용이

ㅇ 전파법령 상 관리 제도인 적합성
평가를 통한 전파질서 유지

ㅇ 피규제자는 적합성평가로 인한 
행정부담을 지님

규제대안2
ㅇ 피규제자는 허가·신고 개설 관련 

행정부담 없음
ㅇ 전파법령 상 관리 제도(허가·신고 

또는  적합성평가)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공백 발생으로 전파질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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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허가·신고→적합성평가)

  o 기존의 허가·신고 대상 지구국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이하 ‘허가의제’)으로 전환됨으로써 전파법령 상의 관리 규제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적용 필요

  - 허가의제인 다른 무선설비(이동통신용 무선설비(휴대전화), 위성휴대통

신용 무선설비(GMPCS))도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관리 중

※ 전파법령 상 무선국 및 무선설비의 관리 규제

 * 「전파법」 제2조(정의) 6. ‘무선국’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함

 < 무선국 허가·신고 >

  - 「전파법」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파법」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략)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

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

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

 <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

  - 「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파법령 상의 관리 제도 전환에 따른 제도 개선 

설명회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대안1을 마련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산업계 

(지구국 제조·수입자, 
위성통신 사업자)

(일시) `25.2.28.(금)
(장소) 충북 오송 H호텔
(방법) 제도 개선 설명회

· 지구국 허가의제 전환에 
따른 적합성평가 적용
에는 동의하나, 기존 
허가·신고 모델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을 요구

· (수용) 기존 허가·신고된 
모델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



- 84 -

3. 규제목표

 □ 규제대안1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근거

  o 기존 허가·신고된 지구국의 권리 보호

   - 법령 개정 이후 새롭게 제품 출시되는 지구국이 허가의제 전환되어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나, 기존 허가·신고된 

지구국에 대한 권리 구제를 요청

   - 기존 허가·신고로 개설된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과규정 신설

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

(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부칙 개정안_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부칙 제3조(제6조제2호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전파법 시

행령」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구국으로서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19조의2에 따라 개설신고 되었던 무선국 기자재(동일 모델 및 「방송통

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파생모델에 한한다.)는 이 개정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전단에 해당하는 무선국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

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전파법령 
상의 관리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파질서 유지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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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목적) 전파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으로 전파질서를 유지

 o (수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o (비례적 타당성) 전파법령 상 관리 제도는 크게 허가·신고(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또는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로 구분

  - 허가·신고로 관리된 지구국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허가의제)

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관리 규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을 추진함에 있어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O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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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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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제는 전파질서 유지를 위해 전파법령 상의 다른 관리 체계인 
적합성평가 대상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 및 공익성이 

우선되는 평가 또는 검사 대상(제품)에 규제 차등화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통계 자료를 활용한 대상 업종의 기업 현황 파악 불가
 ※ 해당 규제의 대상 업종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산업실태조사보고서의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위성방송통신 
분야)’의 분류와 유사하나, 다른 업종(위성관제, 위성영상처리, 
인공위성 시스템 제작, 통신 서비스 리셀러, 통신 솔루션 제공 및 

컨설팅 등) 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참조 불가

④ 대상 업종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개요

 ㅇ 전파법령 상의 관리 체계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을 통해 관리된 일부 지구국이 휴대전화처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이하 ‘허가의제’)으로 전환됨에 따라,

  -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전파법령 

상의 다른 관리 체계인 적합성평가 대상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규제를 마련

 ㅇ 허가의제로 전환된 지구국은 직접 전파를 발생하여 무선 통신

하는 제품으로, 「전파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

조의2(적합인증)제1항제1호에 따라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로 ‘적합인증’을 

받아야함

②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ㅇ 규제 대상 집단은 허가의제로 전환된 지구국을 제조 또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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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고자하는 경우, 전파법령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ㅇ 허가의제로 전환된 지구국을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표본모델로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을 파악

기업명
`24년 

자산(억원)1) 종사자 수(명)2) 비고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4,406 461
중견기업
(̀ 25.3월 이후)

케이앤에스아이앤씨 264 73 중소기업
왈도시스템 224 41 중소기업

1)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참조
2) 네이버 기업현황 검색 참조

 ㅇ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을 제조·수입하는 국내 기업 대부분이 

해외 판매·유통 경험이 있으며, 해외 판매·유통 시 해당 국가

에서 요구하는 적합성평가기준 또는 허가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출시하고 있어 해외 기준을 준용하여 도출된 해당 규제의 

순응도가 높음

  - 피규제자가 참여한 제도 개선 설명회(`25.2.28.), 기술기준 연

구반(`25.4.28.~8.29.)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의견수렴 함

③ 규제비용 식별 및 산출

 ㅇ 과거 허가·신고를 통한 지구국 개설된 제품의 경우, 피규제 대상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적합성평가 불필요

 ㅇ 신규 출시되는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비용은 

약 10,901,394원 소요 추정*

  ▸ 시험기관 평균 시험비용(약 10,166,667원) + 적합인증 신청수수료(165,

000원) + 적합성평가 신청 서류 준비에 따른 행정부담(569,727원)

    *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 규제사무의 비용편익분석 직접비용 중 ②항 '적합
성평가 비용' 참조

   ※ 적합성평가는 표본모델 1대를 평가하며 인증 이후 대량판매가 가능, 
적합성평가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새로운 모델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수행

④ 규제 차등화 관련 유사 사례 확인

 ㅇ 국내 유사 입법례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성이 우선되는 평가 

또는 검사 대상(제품) 자체에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차등화를 

별도로 규정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움

법령 및 내용 차등
적용

「전파법」

X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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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내용 차등
적용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삭제
 다. 삭제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X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7.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8.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X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2.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3.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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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차등화 대상 결정

 ㅇ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 규제 집단의 특성으로 대기업은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으로 이뤄짐

 ㅇ 피규제자는 해외 판매·유통 시 해외 국가가 요구하는 유사한 

규제를 경험한 바가 있어 해당 규제의 순응도가 높음

  - 피규제자가 참여한 제도 개선 설명회(`25.2.28.), 기술기준 연구반

(`25.4.28.~8.29.)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의견수렴 함

  - 규제 비용 측면에서 과거 허가·신고 개설된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은 권리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규제가 

적용된 것으로 봄

 ㅇ 국민 안전 및 공익성이 우선되는 평가 또는 검사 대상(제품)에 

규제 차등화를 적용한 유사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규제에 

차등화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

법령 및 내용 차등
적용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

 나.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법 제29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차 관리법」

X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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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규제의 재검토를 설정함, 동 고시 제23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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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을 정의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에 해당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네거티브리스트 적용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 대상 아님

규제
샌드박스

허가의제 전환된 지구국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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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유럽) 무선설비의 제조, 수입자는 무선설비의 시장 출시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Directive 2014/53/EU)에 따라 유럽 기술규격(ETSI EN)을 

바탕으로 적합성평가(Comformity assessment)를 거쳐야함

  · 국내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과 동일한 지구국에 대한 유럽 기술

규격(ETSI EN 302 340 등)에는 해당 지침 준수를 목적으로 함을 명시

□ 지침(Directive 2014/53/EU)
Article 10 Obligations of manufacturers
 3. Manufacturers shall draw up the technical document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1 and 

carry out the relevant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17 or have 
it carried out. Where compliance of radio equipment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has been demonstrated by that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manufacturers shall 
draw up an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and affix the CE marking.

   (제조자는 적절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해야함, 이후 제조자는 EU 적합성 선언과 CE 마크를 부착해야함)
Article 12 Obligations of importers
 2. Before placing radio equipment on the market importers shall ensure that the appropriate c

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17 has been carried out by the manuf
acturer and that the radio equipment is so constructed that it can be operated in at least o
ne Member State without infringing applicable requirements on the use of radio spectrum.

   (수입업체는 무선설비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적절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거쳐야함)

□ 유럽 표준 기술규격(ETSI EN 302 340 등)
Foreword
 The present document has been prepared under the Commission's standardisation request C
(2015) 5376 final to provide one voluntary means of conforming to the essential requirement
s of Directive 2014/53/EU on the harmonis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
o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of radio equipment and repealing Directive 1999/5/EC

 (본 문서는 지침 2014/53/EU의 필수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발적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미국) 지구국 송신 단말기 운용 시 FCC의 승인이 필요하며, 신청서

(FCC Form 312 등) 제출과 기술기준 준수 및 적합성 증명을 요구

□ FCC 47 CFR §25.115(Applications for earth station authorizations)
(m)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pply to applications for ESIM operation in the 14.0

-14.5 GHz (Earth to space) band with GSO satellites in the Fixed-Satellite Service,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a)(1) and (5) and (i) of this section:

    (고정위성업무 GSO 위성과 14.0-14.5 GHz 대역에서 운영되는 ESIM에 적용하는 요구사항)
 (1) Applications where any necessary frequency coordination has been satisfactorily comple

ted, and the proposed earth station transmissions comport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
s in § 25.212(c)(2)(안테나공급전력밀도제한) or the applicable off-axis EIRP density limit
s in § 25.218(f)(축외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제한) will be routinely processed. Such applica
tions must include the relevant information specified by paragraph (g) of this section.

    (제안된 지구국 전송이 25.212(c)(2)의 적용 가능한 조항 또는 25.218(f)의 적용 가능한 축외 
EIRP 밀도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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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허가의제)의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 사례

□ 전파법 시행령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

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무선박국 및 의
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가. 국내에 설치된 다른 무선국(제29조제1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따라 외국위성을 이용
하는 무선설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

파적

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 

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

파흡

수율

전자

파강

도

나.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기
O O O LEOS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

파적

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 

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

파흡

수율

전자

파강

도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O O O O LTE

차.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O O O O GMPCS

4. 비용편익 분석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FCC 47 CFR, 

Directive 
2014/53/EU, ETSI EN

일치 -



- 95 -

<규제대안 1 :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규제대안 1 :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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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자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시장에 판매, 유통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피규

제자는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설명회, 기술기준 연구반 등에서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 규제에 대해 준수 가능함을 확인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한 정부의 기존 조직과 인력이 존재하므로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제조·수입자가 적합성평가 검토 신청 시 행정 처리를 위한 수수료가 
발생하며, 정부기관의 재정이 추가로 집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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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관련 이해관계자 설명회 : `25.02.28.

 o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 : `25.04.01.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으로 전환

 o 기술기준안 도출을 위한 연구반 회의 (5회) : `25.04.28.~08.29.

 o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자문위원회 상정 검토 : `25.09.29.

2. 향후 평가계획

 o 사후평가 시점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

 o 규제집행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 해당 규제에 따라 적합성평가 받은 무선설비를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되고 있는지 확인 및 사후관리 실시(「전

파법」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제1항제2호)

3. 규제 정비계획

4. 종합결론

 o 해당 규제의 목적은 기존의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구국 중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간이무선국·우
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부칙 
제3조(경과규정)

旣 허가 또는 신고된 
지구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규제(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명시

동 규제와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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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지구국(이하 ‘허가의제’)으로 전환됨에 따라,

  -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관련 고시의 개정이 필요

 o 해당 규제는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대상 적용과 시험

기관의 지정 등을 위한 다른 고시의 동시 개정, 피규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명시하였음

◇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교표(부처작성)

내 용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

 2. 나. 규제비용 추정의 타당성

  1) 규제비용분석 가정의 타당성

   가) 비용

    - (피규제 범위) 피규제 범위 포함여부를 재검토

하여 그 범위를 근거설명란에 명시

    - (부수적 부담) 부수적 부담 중 ‘변경신고’ 의

무를 본 규제에 따른 의무로 포함하고 관련 서

술을 수정 권고

   나) 편익

    - 분석서 73p. <규제 개요> 내 ‘도입목표 및 기

대효과’ 부분을 검토 후 재추정한 편익 내용에 

맞추어 서술 수정 요청

  2) 비용지표의 타당성

   - ‘시험항목 지정을 희망하는 시험기관’이 의미

하는 바를 명시, 시험비 추정기준을 보완

  4) 연간균등기업순비용 계산의 타당성

   - 정성 추정한 사유를 근거설명란에 적시 요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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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ᄋ 적합성평가 제도 적용으로 피규제자는 ‘적합성평가 시험 비용’이 발생
  - 적합성평가 의무가 부과되는 피규제 대상 및 규모를 식별하여 1대당 적
합성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적합성평가 시험 비용을 추정하였음  - 
특히, 피규제 규모(연간 신규 출시 모델 규모)의 경우, 사업 운영 측면의 불확
실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각 제조사의 최근 3년간 출시 모델 총 건수
에 대한 연평균으로 추정함ᄋ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편익은 하나
의 규제사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 규제사무에
서 일괄 식별·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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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

명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제조·수입·판매자

활동제목 적합성평가 시험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적합성평가 시험 비용

 ㅇ (개요) 허가 또는 신고(「전파법」제19조 및 제19조의2) 대상인 
일부 지구국이 휴대전화처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이하 ‘허가의제’)로 전환됨(「전파법 시행령」제21조제2호 개정, 

`25.4.1.)에 따라,

  - 전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전파법령 상의 다른 관리 체계인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가 적용되도록 기술기준 및 
다른 고시 동시 개정 추진 중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조 
또는 판매, 수입자는 제품을 시장에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함

   <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허가의제 지구국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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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규제 대상
운용 주파수
(ITU 주파수분배)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무선국종
일반지구국,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

육상·해상·항공
이동형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이동지구국

위성 궤도
정지궤도, 

비정지궤도(중궤도)
비정지궤도
(저궤도)

비정지궤도
(저궤도)

주요 위성 
사업자

케이티샛, 인텔샛, 인마샛 
등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

이리듐, 글로벌스타 등

지구국 형태

전파법
규제 적용

허가 또는 신고
⇒ 적합성평가 대상 추진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존재 여부

개정 대상 O O

기기부호
(현재)

없음 LEOS GMPCS

기기부호
(개정안)

FSSES GMPCS

* 허가의제 법령에 따라 선박·항공기 지구국 중 의무선박국·항공기국은 제외, 송신 제어를 받는 
지구국에 국한하므로 일반지구국 중 제어용 지구국(피더링크)은 제외

 ㅇ (피규제 범위 명확화) 「전파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허가의제 지구국 중 이미 도입 시기부터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부호: LEOS, GMPCS)으로 분류된 지구국은 제외되며,

  - 전파법령 상 기존 허가 또는 신고 개설 체계에서 허가
의제로 전환되면서 적합성평가 체계 적용이 필요한 ‘허가
의제 전환 지구국’이 해당 규제의 대상이나,

  - 경과규정 및 적용례(개정안 부칙 제3~4조) 적용으로 기존
모델은 旣 허가·신고된 지구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개정안에서 실제 
규제부담이 발생되는 피규제 범위는 [참고1]과 같이 ‘허가
의제 전환 지구국’ 중 신규모델에 한함

 ※ [참고1] 피규제 대상(허가의제 전환 지구국)별 규제부담 발생 여부

구분 적용 대상 부담발생 여부 관련 법령

신규
모델

「전파법 시행령」 
개정(`25.4.1.) 이후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으로 분류된 
신규모델

부담 발생 有
(적합성평가 

수행)

「전파법 시행령」제21조,
「전파법」제58조의2 등

기존
모델

「전파법 시행령」 
개정(`25.4.1.) 이전 허가 
또는 신고된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모델

부담 발생 無
(적합성평가 
받은 것으로 

간주)

「전파법」제19조,
「전파법」 제1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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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에 따라 경과규정(적합성평가 받은 것으로 간주)이 
적용된 기존모델(旣 허가·신고된 지구국)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시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규 모델의 
경우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피규제자는 ①연간 신규 출시 
모델 규모에 해당하는 ②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함

  ▶ (산식) 적합성평가 시험 비용 = ①연간 신규 출시 모델 
규모 × ②적합성평가 비용 = 약 3.11건 × 10,901,394원 
= 약 32,704,182원

   ① 연간 신규 출시 모델 규모(건수)

    - 연간 신규 출시 모델 규모는 사업 운영 측면에서 불확실
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각 제조사의 최근 
3년간 출시 모델 총 건수에 대한 연 평균으로 연간 신규 
출시 모델 규모를 추정하여 약 3.11건임

      ※ 적합성평가는 표본제품 1대를 평가하며 인증 이후 대량판매가 
가능, 적합성평가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새로운 모델을 유통·판
매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수행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연평균
1개사 

연평균
ㄱ 사 4건 4건 8건 16건 약 5.33건

약 3.11건ㄴ 사 - 7건 3건 10건 약 3.33건
ㄷ 사 1건 - 1건 2건 약 0.67건

    (출처) 기술기준 연구반 참여 기관 대상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출시 모델 
연간 건수 제출 협조 요청(국립전파연구원 e-메일 조사, `25.12.11.)

   ② 적합성평가 비용

   ▪ 지정시험기관 시험비용(㉠) + 적합성평가 신청 수수료
(㉡) + 적합성평가 신청 서류 준비에 따른 행정부담
(㉢) = 10,166,667원 + 165,000원 + 569,727원 = 10,
901,394원

    ㉠ (지정시험기관 시험비용)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2에 따라 제조, 판매 또는 
수입자는 해당 지구국을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인증을 받아야함

     - 해당 지구국은 개정안(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대상 및 적합인증이 적용되며, 2개 분야(전자파
적합성, 무선)의 시험을 거쳐야함

     -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용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기(기기부호: FSSES)의 적합성
평가 시험항목의 지정을 희망하는 시험기관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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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으로, 시험기관의 예상되는 시험비용은 3개사 
평균 10,166,667원임

시험기관 전자파적합성 무선 합계 3개사 평균
A 사 1,250,000원 8,250,000원 9,500,000원

10,166,667원B 사 2,000,000원 7,500,000원 9,500,000원
C 사 2,500,000원 9,000,000원 11,500,000원

    (출처)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적합성평가 시험 예상 단가 요청(국립전파
연구원 e-메일 조사, `25.11.03.)

     - 참고로 상기 비용지표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기(기기
부호: LEOS)의 관련 기술기준 개정 시 조사된 시험
비용을 제시함

시험기관 합계 2개사 평균
A 사 9,500,000원

10,500,000원
B 사 11,500,000원

    (출처)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심사안건 제2024-
5221의 규제영향분석서)

   ㉡ (적합성평가 신청 수수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을 
받기 위해 행정부에 신청하는 수수료로 해당 지구국은 
기술기준안 부칙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제1항에 따라 
‘적합인증’이 적용

    -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 
[별표14의3] 1.가목의 ‘적합인증’ 신청 수수료(165,000원) 적용

   ㉢ (적합성평가 신청 서류 준비에 따른 행정부담) 적합인증 
신청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적합인증신청서, 사용자
설명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회로도 등)를 
제출하여야함

    - 시험성적서는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서류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 및 작성 비용이 
발생, 제품 제조 또는 개발 단계에서 이미 확보된 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정보통신부문 기술자 2인이 
1일내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비용은 
(284,863.5원×2인)=569,727원으로 추정함

구분 정보통신 부문(1인1일 기준) 평균 단가
특급기술자 330,713원

284,863.5원
고급기술자 301,470원
중급기술자 272,298원
초급기술자 234,973원

    (출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 관련,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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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80호(`24.12.04.))”

 ※ 기타 추가비용(부수적 부담) 검토

부수적 부담 검토 내용
적합성평가 소요기간에 
따른 지연비용

기존 허가·신고를 통한 소요기간에 따른 지연비용
과 갈음되므로 계상하지 않음

「전파법」 제58조의2제6
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이후 변경신고

제품의 적합성평가 이후 해당 제품을 변경 출시
하는 경우 준수 의무가 발생하나, 평가를 받은 이
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담이 발생하는 
점, 변경사항의 다양성으로 인해 시험단가 발생 
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현시점에서 파악 불가

「 전 파 법 」 
제58조의2
제8항 적
합 성 평 가 
표시에 따
른 행정부
담

기존 모델
현재 허가·신고를 통해 운영 중인 지구국의 경우 
적합성평가 표시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기존 
이용자의 권리보호 측면)이므로 계상하지 않음

신규모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관도 제출 시 적합성
평가표시 사항 식별이 가능해야함, 그러므로 ‘② 
적합성평가 비용’ 중 ‘㉢ 적합성평가 신청 서류 준
비에 따른 행정부담’에 포괄적으로 계상하고 별도 
계상하지 않음

 ※ 정성분석 사유
  - 신규 출시 모델 규모에 대한 지표의 부재, 시험단가, 서류 

준비에 따른 행정부담 등에 대한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부수적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여 정성추정
하여 분석하였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자

활동제목 적합성평가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적합성평가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ᄋ 신규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 출시된 지구국 

단말을 사용하므로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전파 혼신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ᄋ 또한 기존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행정처리(무선국 

개설 신청 접수, 주파수 지정 관련 서류 심의, 주파수 

공급 적정성 검토 등)없이 적합성평가 받은 제품 구매 

및 서비스 가입 이후 사용 가능하므로 비교적 편리


